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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헟몋힎펻픦맪뼞짝핆킫헒픦푢컿

∙ (문재인 정부의 접경지역 관련 국정과제, 2017.7)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1)」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 (기존 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의하여 다수의 접경지역 

계획 및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남북관계 및 정치적․군사적 

상황 때문에 지속성 및 실효성의 한계가 있음

∙ (접경지역 관련 사업 재검토 필요) 기존의 다수의  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접경지역의 발전 정책 등의 기조 하에 기존

의 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재조명이 요구됨

∙ (접경지역의 종합적 활용방향 설정) 따라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새로운 개념과 인식 하에서 종합적 활용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하여 갈등과 대치의 공간이 아닌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한 화해와 협력, 평화의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기존의 접경지역 개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새롭

게 도약할 수 있는 접경지역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묻헣믾핞줆퓒풞. 2017. 줆핺핆헣쭎묻헣풂폏5맪뼒몒(2017뼒7풢)펞싾읂졂, 묻헣뫊헪90픦짦솒킮몋헪힎솒묺캏
짝몋헪�핊묺(�핊쭎)픦훊푢뺂푷픊옪(빶쭏헟몋힎펻짪헒) �핊몋헪묺힎헣ㆍ풂폏, 빶쭏픦읊�빶쭏헟몋힎펻
뫃솧뫎읺퓒풞컲�, 컪엳쪒힎샎�힒펺멂혾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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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힎샎’ 맪뼞픦헟몋힎펻픦푷짷

∙ 접경지역의 활용을 위해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한 남북간 화해와 상호인정을 위한 

‘평화지대’ 조성과 환경 및 경제공동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 접경지역의 종합적 활용방향은 통일대비 남북교류 및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위

하여 ‘평화지대’ 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환경 및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둠

-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은 환경의 보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접경

지역의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구상은 통일교류 거점지대로서 접경지역의 역할을 

가늠하는데 그 의미가 큼

-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촉진) 북한 당국은 경제적 협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극적

이나 장기적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적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

∙ 지역경쟁력을 고려한 접경지역 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접경지역의 새로운 

개념은 환경 및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남북간의 협력 및 이해와 동질감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역경쟁력 기반의 접경지역) 협력적 남북 접경지역 개발 관련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에 더하여 지역경쟁력 기반의 접경지역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경쟁력 기반의 남북협력은 남북공동 추진 시 시너지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상황에 따라 남북 접경지역에서 유연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의 개발을 통해 내적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남북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개선수준 및 대북제재의 강도에 따른 점진적 접근 추진 필요 

- 접경지역의 활용방향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접경지역 자체 내의 경제적·

환경적 경쟁력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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믆잊1  |  빶쭏헟몋힎펻묻�핂푷푷짷짝맪뼞

  핞욚: 펾묺힒핟컿.

3. 헟몋힎펻픦펺멂짝핮핺엳쭒컫

∙ (접경지역의 주요 법률상 규제)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농지법 하에 토지이용, 건축, 경제활동, 기반시설, 

관광문화시설, 개발 등 분야에서 규제가 이루어짐

- 이는 접경지역 낙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제적 불이익, 주민생활 환경의 

질 저하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따라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선 및 독립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경지역 

개발의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남북 국내법 적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치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남북평화협력지대 조성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제도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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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접경지역의 활용 및 추진사업 구상을 위하여 기회요인 및 잠재력 분석

- 남북접경지역의 관심 증대, 풍부한 생태자원, 2차·3차 산업 연계를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1차 산업 특산물 보유, 한반도의 허리로써 지정학적 위치 및 잠재적 역할 

등의 기회요인 및 잠재력 분석

∙ 남북접경지역의 여건분석과 잠재력 분석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활용방향을 설정

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 제시

- 대북제재 및 법·제도적 여건분석을 통한 실질적 교류협력 추진과제 도출

- 개발기회 제한으로 인한 정주기반 미약 여부,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사업 부재, 

기초 인프라 부족, 접경권 발전 계획 및 제도의 실효성 등 검토

믆잊2  |  헟몋힎펻맪짪짝빶쭏엳칺펓픒퓒핮핺엳쭒컫

핞욚:  헣핞�쭎. 2017. 헟몋힎펻짪헒홓몒쪎몋(팖). p.105; 콞믾풓푆. 2014. ‘믆읾섾�’ 킲�헒얃: 몋뫃솧�컿뫊
                                      헟몋힎펻·DMZ 캫�헏핂푷짷팖. p.29; 펾묺힒픦멺쿦옂픒�푢퍋짝핺핟컿



푢퍋  ·   v

4. 헟몋힎펻픦삶몒쪒�힒헒얃짝�힒뫊헪(팖)

∙ 접경지역의 활용방향에 따라 제시한 8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단계별로 제시

- (1단계: 남북협력초기단계)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이전에는 

낙후된 우리측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남북협력 기반 조성 

- (2단계: 남북협력확대단계) 남북대화의 재개 및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

- (3단계: 남북협력심화단계) 북핵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한 접경지역 간 교류 심화, 

전면적 교류를 목표로 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

믆잊3  |  헟몋힎펻픦삶몒쪒�힒짷팖

                     핞욚: 펾묺힒핟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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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핂푷�힒뫊헪 혾컿많쁳헟몋힎펻 줆핺핆헣쭎묻헣뫊헪

빶쭏 뫃솧킪핳 혾컿칺펓
∙ (뽛칾줊) 샎컿솧(빶�)-믾헣솧(쭏�) 

잖픒(�믾)-훊, �풞, 맪컿힎펻슿샎
∙ (쿦칾줊) 묞솧솒 슿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
(빶쭏 빦픦 킪핳)

솧·DMZ몋·뫎뫟쩶
혾컿

∙ 컲팓칾, 믖맣칾, 풞칾, 짿숞칾픒
핕쁢 뫎뫟쩶 묺�

∙ DMZ읊 캫�·팖쫂 뫎뫟힎묺
맪짪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
(DMZ몋·뫎뫟쩶)

�핊묺 혾컿
∙ (몋헪묺) 몋믾컪쭏쭎 짝 핆�

핊쭎힎펻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

(빶쭏헟몋힎펻픦 짪헒)

빶쭏펾멾 핆않 혾컿
 짝 펓믆엖핂슪 칺펓

∙ 몋픦컮, 솧컮 핺맪 짝 샎, 솒옪
뫃칺 슿

∙ 솧컪뽇캗솒옫, 컪솒옪슿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
93. 빶쭏묞윦 컿읊 �

빶쭏뫎몒 짪헒

빶쭏몋칺펓 핺맪 짝
샎·짪헒(맪컿뫃삶, 믖맣칾

뫎뫟칺펓 슿)

∙ 맪컿뫃삶짝믖맣칾뫎뫟짾힎펻픒
킪�옪 훊, 펾�, 핆�뫊 펾몒
샎짪헒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
(빶쭏몋핺맪)

칾잊 뽇칺펓
∙ 맪컿-DMZ쭏훟헟몋힎펻- 쭏헒펻

샎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

(DMZ몋·뫎뫟쩶)

DMZ 픦 맣 혾컿 슿
핞펾몋쫂헒 엳칺펓

∙ 핒힒맣 짝 쭏맣 퓮펻펞컪 샎
짪헒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
(DMZ몋·뫎뫟쩶)

뽇칺펓픒 �
뽛펓엳삶힎 혾컿칺펓

∙ 샎컿솧(빶�)-믾헣솧(쭏�) 잖픒(�믾)-
훊, �풞, 맪컿힎펻 슿 샎

93. 빶쭏묞윦 컿읊 �
빶쭏뫎몒 짪헒

핞욚: 펾묺힒핟컿.

1  |  헟몋힎펻픦삶몒쪒푾컮�힒뫊헪(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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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헣�짷팖

∙ (접경지역의 종합계획 수립) DMZ를 포함한 남북 접경지역 공간을 종합적, 체계적

으로 개발, 관리하고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이 요구

- 친환경적 남북 접경지역 국토이용을 위하여 난개발 방지, 지뢰제거 등을 포함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이용 추진계획 수립 요구

∙ (남북관계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 남북협력을 통한 국토개발 

측면에서 기존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선

- 기존의 국내법 보다는 남북 접경지역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

∙ 범부처적 접경지역 개발 및 관리 추진방안 및 부처별·지자체별 접경지역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

- 접경지역의 개발지구 및 관리지구 선정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관련 부처간·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또는 범부처 차원의 별도의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구성이 요구

∙ 접경지역의 개발과 남북협력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소요재원 

조달방안 마련이 요구됨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남북협력에 따른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부합한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 

마련도 필요함

- 한반도 차원의 경제 및 환경협력을 통한 남북접경지역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기조의 

흐름에 공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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헪1핳펾묺픦맪푢 ․ 3

CHAPTER 1

펾묺픦맪푢

1. 펾묺짾몋짝졷헏

1) 펾묺픦짾몋 □ (줆핺핆헣쭎픦묻헣뫊헪, 2017.7) 줆핺핆헣쭎쁢헟몋힎펻뫊뫎엶펺
짦솒킮몋헪힎솒묺캏짝몋헪�핊묺, 빶쭏묞윦컿읊�
빶쭏뫎몒짪헒슿픒묻헣뫊헪옪�힒몮핞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1))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표되는 남북 경제통합이며 동해와 서해, 

중부 권역별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구상임2)

- 지난 4년간 남북관계는 남한의 일관된 정책 추진 결여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경색 국면이 지속된 상황이나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는 

비정치적 분야인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3)

-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경계로서의 선이 아닌 발상을 전환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면으로 합의와 실현, 지속가능성에 주목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불안으로 인한 

인천의 잠재력 발휘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황해권 경제블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묻헣믾핞줆퓒풞. 2017. 줆핺핆헣쭎묻헣풂폏5맪뼒몒(2017뼒7풢)펞싾읂졂, 묻헣뫊
헪90픦짦솒킮몋헪힎솒묺캏짝몋헪�핊묺(�핊쭎)픦훊푢뺂푷픊옪(빶쭏헟몋힎펻
짪헒) �핊몋헪묺힎헣ㆍ풂폏, 빶쭏픦읊�빶쭏헟몋힎펻뫃솧뫎읺퓒풞컲�, 컪
엳쪒힎샎�힒펺멂혾컿

2) 짆읺쫂쁢묻헣(2) 푆묞팖쫂. 짊맒묞윦핺맪짢�픊옪‘몋헪�핊’ 쪎쿦잜팒밂푢. http://
news.khan.co.kr (�홓헟콛빮힪: 2017. 07.12)

3) 짆읺쫂쁢묻헣(2) 푆묞팖쫂. 짊맒묞윦핺맪짢�픊옪‘몋헪�핊’ 쪎쿦잜팒밂푢. http://
news.khan.co.kr (�홓헟콛빮힪: 20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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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믾홂헟몋힎펻뫎엶몒짝칺펓) 힎믖밚힎훟팧헣쭎짝힎핞�펞픦펺
삲쿦픦헟몋힎펻몒짝뫎엶칺펓픎�힒훟핂먾빦몒훟펞핖픚

∙ 그러나, 기존의 접경지역 및 대북관련 사업들은 남북간 관계 및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의하여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추진 

및 실행 중이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들은 중지된 상태임

□ (줆핺핆헣쭎픦묻헣뫊헪옪핆펺헟몋힎펻뫎엶칺펓핺멎�) 믾홂픦
삲쿦픦헟몋힎펻뫎엶몒짝칺펓슿핂킲컿픒먾숞힎좉몮핖픊
즎옪믾홂픦헟몋힎펻뫎엶몒짝칺펓픦핺멎�많푢묺쇶

∙ 즉, 문재인 정부 정책이 기존의 사업이나 계획 등을 기반으로 하

여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의 추진 틀

에서 기존 사업이나 계획 검토가 필요함

∙ 더 나아가, 기존의 접경지역 관련 계획이나 사업 등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종합적 활용방향을 설정 및 그에 따

른 단계별 추진전략 및 우선순위 추진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헟몋힎펻픦홓헏푷짷컲헣) 싾않컪, 빧쇪헟몋힎펻픦맪짪
짝뫎읺읊퓒컪쁢헟몋힎펻픦캖옪풂맪뼞뫊핆킫펞컪홓헏
푷짷픒컲헣짝핂펞싾읆삶몒쪒�힒뫊헪읊헪킪푢많핖픚

∙ (접경지역의 새로운 개념 및 인식의 전환)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의 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평화지대화” 개념을 기반으로 한 환경 및 경제 분야

에 중점을 두어 남북접경지역의 활용방향에 적용 

∙ (‘평화지대화’) 종합적 접경지역 활용방향은 통일이후 남북한의 

관문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남북한의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

한 통일대비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기반 조성 마련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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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가 직면해 있는 북핵문제 등의 상황에서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

킬 수 있는 평화를 견인하고 조성하는 지대(김영봉 외, 2009)로서 접

경지역을 남북간 신뢰구축의 협력지대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 

-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하여 갈등과 대치의 공간이 아닌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한 화해와 협력, 평화의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환경 및 경제) 기존의 접경지역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하에서는 정

치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개발은 어려우며 개발이 추진된다

고 할지라도 정치적 상황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정치적·군사적 영향을 가장 덜 받는 환경 분야와 함께 남북간 

상호이익이 가능한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뺂헏펻얗맣읊�킲컿핖쁢헟몋힎펻몒쿦잋푢) 킲컿핖
쁢헟몋힎펻뫎엶몒짝칺펓�힒픒퓒컪쁢빶�헟몋힎펻픦힎펻
몋헪맪짪픒�빶쭏묞윦믾짦혾컿짝펻얗픒맣킪�푢많핖픚

∙ 실제로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남북간의 교류가 

단절된 현시점에서는 대북제재 등의 법·제도적 규제로 인하여 기

존의 계획 및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상태임

∙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측 접경지역 자체가 내적역량 강화를 통한 준비가 되

어있어야 함

□  (헟몋힎펻푷짷펞싾읆빶쭏뫎몒펞싾읆삶몒쪒�힒뫊헪) 킲컿
핖쁢헟몋힎펻몒짝칺펓픒퓒컪쁢헟몋힎펻픦쩣·헪솒뮪헪, 
샎쭏헪핺짝핮핺엳쭒컫픒�헟몋힎펻픦푷짷펞싾읆삶몒쪒
�힒뫊헪읊헪킪푢많핖픚

∙ 접경지역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① 남북관계 개선 

이전에는 접경지역의 개발규제를 완화시켜서 접경지역의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한 통일기반조성을 마련하고(남북협력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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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남북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남북접경지역간의 남북교류 시

작 및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남북협력확대단계)

∙ ③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대북제재를 좀 더 완화

시켜서 남북 접경지역을 넘어선 남북 전역간의 남북교류를 확대

시키는(남북협력심화단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과제의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펾묺픦졷헏 □ 쫆 펾묺쁢헟몋힎펻픦푷짷픒헪킪몮빶쭏뫎몒짝맪컮헣솒펞
싾않헟몋힎펻몋햏엳맣짝묞윦엳픒퓒푾컮쿪퓒�힒뫊헪읊
헪킪몮핞

∙ 접경지역을 평화와 화해 공간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남북간의 환경·경제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서 접경지역의 개념 

및 활용방향을 제시

∙ 또한, 기존의 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을 선정한 후,

∙ 접경지역 개발을 기반으로 한 남북협력 추진과제를 단계별 접근

개념을 통해 접경지역의 효율성 있는 계획 및 사업이 이루어지도

록 함

- ① 1단계: 남북협력초기단계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이전에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내적역량 강화 및 통일기반 조성 마련, ② 2단계: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및 화해기반 조성이 마련된 남북협력확대단계, 

③ 3단계: 국내외 대북제재가 완화된 후의 남북협력심화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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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펾묺쩢퓒짝짷쩣

1) 펾묺픦쩢퓒 □ 뫃맒쩢퓒

∙ 연장 248km의 DMZ(면적 907㎢)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4)

믆잊1-1  |  빶쭏헟몋힎펻픦뫃맒헏쩢퓒

 핞욚: 헣팖헒쭎. 2011. 헟몋힎펻짪헒홓몒. p3.

□ 뺂푷헏쩢퓒

∙ 접경지역의 여건분석

- 접경지역의 새로운 개념 및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접경지역의 활용방향 설정 

- 접경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적 여건분석, 접경지역의 법·제도적 여건분석, 

대북제재 검토, 접경지역 활용을 위한 잠재력 분석

- 접경지역의 활용 잠재력 및 여건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통일대비 기존의 남북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 기존 남북 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관련성 있는 계획 검토

4) 쭏: DMZ쭏짷22km밚힎픦11맪킪·묾픒펾팖묾, 짿�묾, 맪묾, 맪컿킪, 핳묾, �풞묾, 
맣묾, 밎묾, �솒묾, 믖맣묾, 몮컿묾; 빶: 15맪킪·묾픒핆�(맣묾, 퐇힒묾), 몋믾(
훊킪, 밎킪, 몮퍟킪, 펾�묾, 퍟훊킪, 솧숞�킪, �킪), 맣풞(�풞묾, �묾, 퍟묺묾, 핆헪묾, 몮
컿묾, ��킪핊쭎) (헣팖헒쭎.  2011. 헟몋힎펻짪헒홓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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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남북접경지역 협력사업 평가를 통해서 시사점 도출

∙ 남북접경지역의 활용방향에 따른 협력 추진과제 제시

- 남북접경지역의 활용방향에 따른 협력 추진과제 및 추진과제의 단계

별 추진방안 및 그에 따른 추진과제 제시

∙ 통일대비 남북접경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한 남

북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2) 펾묺픦짷쩣 □ 줆펾묺짝핆�뼅혾칺

∙ 남북접경지역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던 계획, 

제도, 사업  실태분석을 위한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남북접경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 분석을 위한 관련 문헌 조사

∙ 남북접경지역의 개념 및 활용방향 설정을 위한 문헌 조사

□ 헒줆많혾칺

∙ 남북접경지역 활용을 위한 잠재력 분석

- 남북접경지역의 활용방향 및 추진과제의 실효성 검토

∙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 남북접경지역의 활용방향 및 추진과제 제시를 위한 의견수렴

- 남북접경지역의 활용방향에 따라 선정한 과제의 단계별 추진방안

- 통일대비 접경지역의 내적 역량 강화 및 활용을 기반으로 한 남북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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믆잊1-2  |  펾묺읒솒

핞욚: 펾묺힒핟컿.
 

3. 컮펾묺멎�짝�쪒컿

1) 컮펾묺


□ 헟몋힎펻칾펓퓯컿짷팖뫎엶펾묺

∙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2011)는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0개 시군지역을 대

상으로 여건분석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해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사업을 발굴함

□ 헟몋힎펻픦캫�헏핂푷짷팖펾묺

∙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구상을 위하여 

손기웅 외(2014)는 접경지역의 환경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

동체 형성방안을 제시함



10

□ 헟몋힎펻뮪헪뫎엶펾묺

∙ 접경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통일대비 지역발전 도모

를 위하여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2015)에서는 규제 현황 및 실

태분석을 통해서 과도한 접경지역 규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헟몋힎펻힎풞많짝맪컮짷팖뫎엶펾묺

∙ 접경지역 지원의 목표달성 평가를 위하여 김재한(2016)은 기존

의 접경지역 계획의 운용실태 평가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접경

지역 지원 개선방안 제시

2) 쫆펾묺픦
�쪒컿

□ 쫆펾묺쁢�핊샎찒빶쭏헟몋힎펻픦쿦컿짝몋햏엳픒몮엲헟몋
힎펻픦푷짷짝빶쭏엳�힒뫊헪헪킪(<1-1> �혾)

∙ 선행연구들은 접경권 지역특화 산업 육성방안, 접경지역의 평화·

생태적 이용방안 및 낙후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및 지역

지원 개선방안, 남북접경지역 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 접경지역의 개념 설정 및 새로운 문제 인식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 

및 독립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활용방향

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 본 연구는 통일대비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의 활용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핊샎찒헟몋힎펻픦몋햏엳맣믾짦혾컿짝엳핮핺엳픒몮엲
빶쭏엳�힒뫊헪픦삶몒쪒�힒짷팖헪킪

∙ 본 연구는 통일대비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을 기반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접경지역의 활용방향 및 남북협력 과제의 단계

별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종합적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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묺쭒
컮펾묺퐎픦�쪒컿

펾묺졷헏 펾묺짷쩣 훊푢펾묺뺂푷

 훊푢
 컮
 펾묺

1

∙ 뫊헪졓: 헟몋뭚 �뫟펻몒뫊
펾몒 힎펻칾펓 퓯컿 짷팖

∙ 펾묺핞(뼒솒):헟몋힎펻킪핳․묾
쿦픦(2011)

∙ 펾묺졷헏: 헟몋뭚 10맪 킪·묾픦
힎펻펺멂, 칾펓묺혾 짝 핮핺엳
쭒컫픒 � �뫟펻맪짪뭚
믾쫆묺캏뫊 펾몒 힎펻칾펓
짝 헒얃칺펓 짪뭂

∙ 줆혾칺 짝 뫎엶몒
쭒컫

∙ 핞펾·핆줆몋 짝
칾펓묺혾 쭒컫

∙ 푆 퓮칺 칺옎쭒컫
∙ 힎펻훊짊·뫃줂풞 짝

뫎엶 헒줆많 샎캏
컲줆혾칺

∙ 헟몋뭚 펺멂쭒컫
∙ 헟몋뭚펻 핮핺엳솒� 짝힎펻짪헒

졷퐎 헒얃헪킪
∙ 헟몋뭚 헒얃칺펓, 펾몒엳칺펓, 

킪·묾쪒 칾펓 짝 헒얃칺펓 묺캏
∙ ·핺헣 힎풞짷팖 잖엶

2

∙ 뫊헪졓: ‘믆읾 섾�’킲�헒얃: 
몋뫃솧�컿뫊헟몋힎펻·DMZ 
캫�헏 핂푷짷팖

∙ 펾묺핞(뼒솒): 콞믾풓 푆(2014)
∙ 펾묺졷헏: 헟몋힎펻픒 훟킺픊옪

쁢 몋뫃솧�, 몋헪뫃솧�, 
줆뫃솧� 컿짷팖 헪킪

∙ 줆혾칺
∙ 믆읾섾� SWOT쭒컫
∙ 헒줆많 핞줆픦
∙ 묻뺂·빶쭏·묻헪�풞픦

큲�읺핞풞 짪뭂 짝
줆��� 맪짪 옪슪쟃

∙ 믆읾섾�픦 맪뼞뫊 믾쫆짷
∙ 쭏픦 믆읾 샎푆엳 솧 짝 킪칺헞

솒�
∙ 믆읾섾�펞 핓맏 쭒퍊쪒 빶쭏

엳짷팖 헪킪
∙ 믆읾섾��힒픒퓒쩣·헪솒헏훎찒

3

∙ 뫊헪졓: 헟몋힎펻 뮪헪콚 펾묺
∙ 펾묺핞(뼒솒):헟몋힎펻킪핳․묾

쿦픦(2015)
∙ 펾묺졷헏: 헟몋힎펻픦 빧쇪

힎펻몋헪읊 컿몮 �핊샎찒
힎펻짪헒픒 솒졶믾 퓒펺
푢 쭖읺몮 뫊솒 뮪헪픦
읺읊퓒맏홓힎풞�헪헪킪

∙ 줆혾칺짝헒줆많핞줆
∙ GIS 뫃맒쭒컫 짝

�몒핞욚 쭒컫
∙ 훊짊 컲줆혾칺
∙ 헟몋힎펻 뫎엶 푆묻칺옎

혾칺읊 퓒 핳샃칺
∙ 뮪헪 맪컮짷팖 짝

킲짷팖 묺�읊 퓒
홓쭒컫

∙ 헟몋힎펻 뮪헪픦 펻칺헏 짾몋 짝 맪컮
푢컿

∙ 헟몋힎펻 뮪헪픦 뫊 킲�쭒컫
∙ 헟몋힎펻 뮪헪픦퓮묺쭒짝칺옎

혾칺
∙ 헟몋힎펻 뮪헪헣�픦 맪컮짷팖 헪킪
∙ 헟몋힎펻힎풞쪒쩣 맪헣(팖) 헪킪

4

∙ 뫊헪졓: 헟몋힎펻힎풞픦졷삺컿
많

∙ 펾묺핞(뼒솒): 밎핺(2016)
∙ 펾묺졷헏: 믾홂픦 헟몋힎펻홓

몒펞 픦먾 힎풞 짝
힎펻뫊읊 팓몮 빶쭏뫎몒픦
쪎펞 싾읆 맪컮짷팖 멎�

∙ �몒핞욚 쭒컫
∙ 헟몋힎펻 쪎�켆 쭒컫
∙ 힎핞�힎풞뫊짝핞�

많멾뫊 찒묞 쭒컫

∙ 헟몋힎펻홓몒 풂푷킲� 많
∙ 헟몋힎펻 쪎�켆 쭒컫
∙ 헟몋힎펻 힎풞 많
∙ 빶쭏뫎몒 쪎펞 싾읆 힎풞 맪컮짷팖

헪킪

쫆 펾묺

∙ 뫊헪졓: �핊샎찒빶쭏헟몋힎펻픦
묻�핂푷 묺캏

∙ 펾묺졷헏: �핊샎찒 헟몋힎펻픦
헏 푷픒 믾짦픊옪 힎펻헏
쿦컿 짝 몋햏엳픒 몮엲
헟몋힎펻픦 푷짷 짝
�힒뫊헪읊 헪킪몮핞 

∙ 줆펾묺짝핆�뼅혾칺
∙ 킲줂핞 짝 헒줆많혾칺
∙ 빶쭏헟몋힎펻픦홓헏

묻�핂푷 짷컲헣
∙ 푆쭎 헒줆많 픦멺쿦옂

∙ 헟몋힎펻픦 캖옪풂 맪뼞 짝 핆킫픦
헒픒�푷짷컲헣짝�힒뫊헪
헪킪

∙ 믾홂픦빶쭏헟몋힎펻뫎엶몒짝칺펓
혾칺읊 � 킲�쭒컫

∙ 빶쭏헟몋힎펻 펺멂쭒컫
∙ 헟몋힎펻픦푷픒퓒삶몒쪒몒짝

�힒뫊헪 헪킪
∙ �핊샎찒 빶쭏헟몋힎펻픦 몋햏엳 맣

짝푷픒믾짦픊옪빶쭏엳�힒픒
퓒 헣�헪팖

1-1  |  훊푢컮펾묺짝쫆펾묺픦�쪒컿

핞욚: 펾묺힒핟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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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펾묺픦믾샎뫊

1) 헣�헏
믾샎뫊

□ (짦솒킮몋헪힎솒묺캏킲) 몋헪펞킮컿핳솧엳픒헪몮믾퓒
헣쭎픦짦솒킮몋헪힎솒묺캏킲픒퓒펺솧·DMZ몋·뫎뫟
쩶읊훟핳믾헏픊옪혾컿몮핞쁢섾헣�쿦잋펞믾펺많쁳

□ (컪엳쪒힎샎혾컿)  핆�~맪컿뫃삶~훊밚힎펾멾쁢캊맏
�픒훟킺픊옪뭚몋헪쯢옫묺�픒�「컪엳쩶」혾컿5)

믆잊1-3  |  줆핺핆샎�옇�핊뫃퍋짝컪엳쪒힎샎혾컿몒

핞욚: 줆핺핆샎�옇�핊뫃퍋(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42229015&code=910302) 
(�홓헟콛빮힪:2017.7.30.)
컪엳쪒힎샎혾컿몒(鵰)(http://blog.naver.com/camuspark/50101812743) (�홓헟콛빮힪: 2017.7.30.)
http://www.g-feed.com (�홓헟콛빮힪: 2017.7.30.)

5) 핆�, 뭚몋헪묞�훟킺솒킪옪먾슻빦삲. http://nos0422.blog.me/221054947170 
(�홓헟콛빮힪: 201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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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몋헪헏․칺헏
믾샎뫊

□ (줆핺핆헣쭎5.24 샎쭏헪핺혾�픦퓮펾헏헏푷6)) 쭏픦�팖
멷펞샎픟맪컿뫃삶뫊핆솒헏졷헏픒헪푆쭏뫊픦졶슮핆헏·
줊헏묞윦읊믖힎2010뼒5·24 샎쭏헪핺혾�읊퓮펾멚헏푷

∙ 5·24조치는 ①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②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③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④북

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⑤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뼈대로 함 

□ (�핊샎찒힎콛많쁳묻�짪헒) 헟몋힎펻픦몋햏엳맣읊��
핊혾컿믾짦픒잖엶픊옪턶�핊핂묻많몋햏엳맣펞믾펺

∙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속

가능한 활용방향 설정 및 추진과제 제시를 통해 통일이후 한반도

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

□ (�핊샎찒묻많헣�믾짦잖엶믾펺) �핊샎찒삶몒헏빶쭏헟몋힎펻픦
힎묺몒쿦잋짝헣�힎풞믾짦잖엶픒퓒믾�펾묺옪푷많쁳

□ (빶쭏뫃솧�믾짦혾컿) 빶쭏엳픒�헟몋힎펻픦푷짷팖잖엶픒
�컪빶쭏훊짊맒솧힖컿쫃짝캄픦힖맪컮픒퓒묞윦엳픒�
힒몮빶쭏묞윦엳�힒펻얗맣읊퓒믾픒잖엶쿦핖픚

□ (�핊펻얗맣) 헟몋힎펻픦푷짷헪킪짝푾컮�힒뫊헪읊
믾짦픊옪�펺퐎콚�, 짊·뫎펓픒��핊뫃맞샎칾픒퓒
�핊쯚앪슪, 쭒삶캏펞샎묻헪헏뫎킺샎펞믾펺많쁳

□ (콚푆힎펻힎풞샎) 헟몋힎펻픦푷짷픒�컪빧힎펻컿
읊퓒힎묺컮헣짝칺펓뫃졶슿픒�빧힎펻컿읊퓒힎펻
맪짪칺펓펞뫃졶픊옪턶콚푆힎펻힎풞샎많많쁳읺않쫒

6) �핊쭎"빶쭏짊맒묞윦퓮펾멎�"…5·24혾�퓮펾. 펾쁂큲2017.5.22. 믾칺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5/22/(�홓헟콛빮힪: 201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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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빶쭏헟몋힎펻펺멂쭒컫

1. 빶쭏헟몋힎펻맪뼞짝푷많쁳컿

1) 빶쭏헟몋힎펻픦
맪뼞

□ (믾홂헟몋힎펻픦헣픦) 헟몋힎펻픎묾칺킪컲뫊뮪헪픦폏픊옪먾훊
짝맪짪헪픊옪핆펺뫊콚핆묺짎솒퐎빧쇪힎펻헏컿픒
힎삖몮핖픚

∙ 접경지역의 정의는 ‘국경의 인접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의 분야에서 상이한 정치적 지배체제 하에서 인접국가와의 

역학관계에 있는 국토의 변방지역’(행정자치부, 2017. p.11)

∙ 기존의 접경지역의 의미는 정치적·군사적 영향으로 인하여 부정

적인 의미가 강하였으므로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위

한 공간의 장으로서 접경지역의 새로운 인식 및 접경지역의 특수

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이 요구

□ (헟몋힎펻픦캖옪풂핆킫) �핊샎찒짦솒짆앦읊퓒빶쭏헟몋힎
펻픦펻뫊핂펞싾읆�힒짷팖픒퓒빶쭏헟몋힎펻펞뫎캖옪풂
줆헪핆킫핂푢

∙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상황에서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평화를 견인하고 조성하는 지대(김영봉 외, 2009)로서 접경지역을 

남북간 신뢰구축의 협력지대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

- 예를 들어, 서해연안 접경지역의 경우 대립의 경계선인 NLL이 아닌 

전략적 협업의 장으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평화정착

과 공동번영의 장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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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낙후된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의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와 제약의 완화 및 폐지, 지역발전과 번영의 기

반을 마련함으로써 통일이후 남북한 공간적 연계를 위한 지역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요구

∙ 통일이후 남북한 지역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상호 연계를 기반

으로 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생산 및 교역을 통한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해양 및 육지의 공동 개발 및 관리, 관광과 문화 생태계 조

성, 자연과 역사의 보전, 지역 및 주민간 인적자원 교류 등을 통해

서 남북통합의 기반 마련 및 지역경쟁력 확보

□ (헟몋힎펻픦쿦컿픒몮엲캖옪풂맪뼞) 헟몋힎펻픦쿦컿픒맣
혾캖옻멚솒퍋몮짪헒쿦핖쁢캖옪풂맪뼞픒쭎펺펺솓잋
펞컪맪짪짝뫎읺쿦핖쁢묻�핂푷짷팖픒잖엶푢많핖픚

∙ 기존의 접경지역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하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해

소되지 않는 한 접경지역 개발은 어려우며 개발이 추진된다고 할

지라도 정치적 상황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기존의 군사적·정치적 공간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수성 및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효

과를 누리기 위한 공간의 개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자체 내의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통일대비 갈등과 대치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화해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요구

∙ 즉, 본 연구에서는 ① 남북협력초기단계에는 접경지역의 지역 내 

자체경쟁력 강화, ② 남북협력확대 단계, ③ 남북협력심화 단계로 구

분하여 그에 따른 접경지역의 활용방향 및 추진과제를 고려해보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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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헟몋힎펻픦홓헏푷짷픎�핊샎찒빶쭏묞윦짝짦솒킮왾
묺�믾짦혾컿픒퓒‘힎샎’ 혾컿펞믾짦펺몋짝몋헪
쭒퍊펞훟헞픒숮

∙ (평화지대1))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

지대화 조성이 필요하며, 그 중 DMZ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종합적 단계별 활용방안이 요구

- 남북접경지역 국토를 종합적 활용 및 보전 및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 남북의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신뢰회복의 장이 될 수 있는 평화의 공간 조성

∙ (환경·경제) 남북간 화해와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가 필

요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하면서 그 우선 분야를 환경과 경제를 

중점분야로 둠(손기웅 외, 2014, p.16)

- 한반도의 통합정책을 추진하여 상호신뢰·협력을 통한 평화적 기반을 구축

하고 모든 국가들이 시급하게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에 주목

-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약한 환경문제를 교류협력을 위한 동력으로 주목

- 한반도 차원에서 통합정책의 추진을 통해 정치·군사공동체, 경제공동

체, 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 형성을 추진

□ (읊믾짦픊옪믆읾짦솒) 헟몋힎펻뫊뫎뫟힎펻픒펾몒픊옪
턶짦솒픦캫�·몋·뫎뫟(몋·몋헪뫃솧�)픦믆읾짦솒킲
짷팖졶캗

□ (헟몋힎펻픦홓헏·삶몒헏푷짷팖) 쫆펾묺펞컪쁢‘믆읾섾�’
픦몋헪짝몋뫃솧�픦맪뼞펞컪섢빦팒많헟몋힎펻핞�뺂픦힎
펻몋햏엳잖엶픒믾짦픊옪홓헏·삶몒헏푷짷팖헪킪

1) 힎샎헣픦: “헣�헏묾칺헏밂핳힎펻펞컪읊혾컿쁢솧킪펞핂읊믾짦픊옪쭒
퓒믾몮혾읊퓒펺픦솒헏픊옪컲�쇦쁢묻많헣�헏뫃맒”(콞믾풓푆. 2009. 헟몋힎펻픦
힎샎혾컿픒�빶쭏묞윦컿짷팖(Ⅰ): 헟몋힎펻헏핂푷픒퓒핂옮헏멎�퐎칺
옎펾묺.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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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의 활용방안은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제재 수준, 북핵문

제 해결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자체 내에서의 경쟁력 또한 기반이 되어야 함

∙ 중앙정부 주도의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는 화해분위기 조성 및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접경지역 자체 내의 경쟁력 확보를 갖추

고 있어야 함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2)의 100대과제에 따르면, 국

정과제 93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 내용으

로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 등 추진

∙ 접경지역의 활용방향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접경지역 

자체 내의 경제적·환경적 경쟁력을 기반을 갖출 수 있는 효율성이 

큰 방향으로 추진

∙ 남북 상호간의 이해 및 이득이 공유하는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화의 동력 창출이 가능해야 함

∙ 남북협력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대 가능한 사

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함

□ (힎펻몋햏엳믾짦픦헟몋힎펻헒얃헏헟믊) 엳헏빶쭏헟몋힎펻맪짪
뫎엶칺펓�힒픦뫊읊믇샎믾퓒컪쁢묻많맒엳펞섢펺
힎펻몋햏엳믾짦픦헟몋힎펻맪짪픒몮엲쿦핖픚

∙ 지금까지의 사업계획이 계획으로 남아 있거나 추진되었던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민안전 위

협에 따른 도발 때문이었음

2) 묻헣믾핞줆퓒풞. 2017. 줆핺핆헣쭎묻헣풂폏5맪뼒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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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정치적

으로는 국가대 국가의 사업, 공간적으로는 판문점과 같은 정치색

이 짙은 지역의 상징적 폐쇄 등으로 인해 남북교류가 단절되는 양

상을 반복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 대북제제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

한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며 정치적 관심이 낮은 지역에서 

민간교류를 통해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지자체 또는 지역중심의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접경지역 접근방법이 필요함

□ 힎펻몋햏엳믾짦픦빶쭏엳픎빶쭏뫃솧�힒킪킪뻖힎많�칺펓픒
컮헣몮샎쭏묻졂펞싾않빶쭏헟몋힎펻퓮펾헏샎픟짷팖픒잖엶
푢많핖픚

∙ (대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일 경우) 북한의 상황과 관계없이 남한 지

역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의 단절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남한 지역의 지역경쟁력 강

화가 가능함

∙ (대북관계가 화해국면에 접어들 경우) 경색기간 동안 축적된 지역 

경쟁력을 기반으로 북한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으며, 축적된 통일

기금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또는 지역간 교류를 시작으로 확대․발
전 가능함

∙ (남북관계의 진전기) 평화적․환경적 이용을 기반으로 한 남북 접경

지역 국토이용을 실천하고 이는 다시 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효과적․선순환적 남북접경지역 개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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믆잊2-1  |  힎펻몋햏엳믾짦픦빶쭏엳

  

핞욚: 펾묺힒핟컿.

□ (헟몋힎펻푷픒퓒‘빶쭏엳힎펻’) 힎펻몋햏엳픒몮엲헟몋힎펻
핂푷픒퓒‘빶쭏엳힎펻’픦엖핒풚�쁢삲픚뫊맧픚

∙ 남북협력지역의 전체 개념의 기반이 되는 평화지대화 조성을 기

반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접경지역의 내적 역량 강화를 추

진하고자 함

∙ 평화지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생태·환경, 문화·

관광, 경제·협력, 남북간의 이해 및 동질감 회복을 통한 신뢰구축

의 장으로 남북접경지역의 국토이용을 구상

∙ 생태·환경분야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DMZ를 생태 

및 평화안보지구로 개발하는 국정과제와 연계시킬 수 있으며 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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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천혜의 환경을 지속가능한 개발, 다음세대를 위한 생태자원 

보호 등의 공동목표를 위한 남북 협력을 의미함

∙ 경제·협력분야는 경제적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을 의

미하며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동일한 경제를 공유하고 지역간 

연계강화가 진전되면 지역공동체로 발전하게 됨

∙ 이러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상호이해를 확대․심화함으로써 남북 상호간의 이해 및 신

뢰구축이 가능하리라 봄 

∙ 이 외에도, 역사 및 생활문화에 대한 교류 및 공유를 통해 문화·관

광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이는 문화․체육기반의 남북교류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궤를 같이함

믆잊2-2  |  빶쭏헟몋힎펻픦묻�핂푷픒퓒‘빶쭏엳힎펻’ 엖핒풚�

핞욚: 펾묺힒핟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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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빶쭏헟몋힎펻픦
푷많쁳컿

□ (짦솒킮몋헪힎솒묺캏짝몋헪�핊묺3)) 빶쭏맒몋핺맪짝
짦솒킮몋헪힎솒묺캏�힒, 빶쭏빦픦킪핳엳픒힎픊옪턶몋
헪옪맪�짝몋헪�핊믾짦묺�

∙ ‘(남북접경지역 발전) 통일경제특구 지정ㆍ운영, 남북 협의를 통

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131)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DMZ 환경ㆍ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

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131)

∙ ‘(남북한 하나의 시장)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

으로 실행하여 생활공동체 형성’(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131)

∙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

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국정기획자

문위원회, 2017. p.131)

□ (헣�픒퓒핆킫픦헒) 빶쭏헟몋힎펻픎빶쭏샎멾짝삶헖픦
뫃맒핂팒삚빶쭏뫊�핊픦붖픒핂욶믾퓒퐎엳픦
뫃맒픊옪핆킫픦헒핂푢

∙ 평화와 친환경적 국토이용의 기조가 되는 남북접경지역의 친환

경적 국토이용 구상을 통해서 평화창출을 위한 노력의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함

- 남북접경지역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남북

접경지역 국토의 종합적·체계적 개발 및 관리·보전을 통해 미래 통일

대비 한반도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기반 조성이 요구됨

3) 묻헣믾핞줆퓒풞. 2017. 줆핺핆헣쭎묻헣풂폏5맪뼒몒(2017뼒7풢) 묻헣뫊헪90픦‘짦솒킮
몋헪힎솒묺캏짝몋헪�핊묺(�핊쭎)’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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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 내에 제기되어 온 협력과제의 추진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평화지대 토대의 구축기반 마련이 필요함

□ (�몋헏�졂) �몋헏묻�핂푷묺캏픒믾짦픊옪캫�핞풞픦
�몒헏뫎읺읊�뫎뫟핞풞픊옪컪픦푷짷팖잖엶짝빶쭏뫃솧
핂핃흫힒펞푢칺펓픒푾컮헏픊옪�힒쿦핖쁢펺멂혾컿

∙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친환경적 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15.12.23)’ 및 ‘접경지

역지원 특별법 시행령(’16.4.29)’ 제정 후 지속적인 개정 노력

∙ 통일대비 한반도 차원에서의 환경 및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접경지역의 지역 활성화 방안 및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

는 개발 및 관리방안 검토

∙ 친환경적 국토이용 구상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정보와 교통망 정

보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교통망 등의 연결을 통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 절대녹지, 생태통로 확보 등을 통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통

일특구, DMZ생태평화공원, 특화발전지구 등의 국토이용 개발과 보

전을 조화롭게 추진 가능한 국토이용 구상방안 마련

□ (샎쭏몋헪묞윦엳펞샎칺헏핆킫헪몮) 믾홂픦빶쭏묞윦엳
칺펓펞컪핆킫쇦펂힒‘훊믾’ 슿픦쭎헣헏핂짆힎읊맪컮믾퓒
뽆엳핂푢묺쇶

∙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이해 및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북한경제는 시장화 진전으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됨

∙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감소되

었으며 핵보유 및 미사일 발사 등의 상당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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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믾홂쩣헪솒짝몒픒몮엲헟몋힎펻푷묺캏) 헟몋힎펻힎풞
쪒쩣짝킪옇뫊믾홂픦헟몋힎펻뫎엶몒픒몮엲펺�핊핂
빶쭏픦뫎줆펻핂많쁳솒옫빶쭏픦펺멂픒몮엲펺묺캏

∙ 종합적 접경지역의 활용방향에 따른 추진과제 도출을 위하여 법·

제도적 측면 및 남북한 양측의 여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힎콛많쁳헟몋힎펻픦홓헏푷짷) 빶쭏맒킮왾묺�짝
혾컿픒믾짦픊옪힎콛많쁳빶쭏헟몋힎펻픦묻�핂푷픒�힒
춞잚팒삖않빶쭏몋헪엳픒펾몒묻�핂푷픒�힒펺퍊

∙ 종합적인 국토이용 구상 하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함

□ (읊믾짦픊옪믆읾짦솒) 헟몋힎펻뫊뫎뫟힎펻픒펾몒픊옪
턶짦솒픦캫�·몋·뫎뫟(몋·몋헪뫃솧�)픦믆읾짦솒킲
픒졷헏픊옪

∙ 생태·환경·관광의 환경 및 경제공동체 실현을 통해 친환경적인 측

면과 평화지대 조성 측면에서도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적 개

발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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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빶쭏헟몋힎펻몋헪솒헏펺멂쭒컫

1) 빶쭏헟몋힎펻픦
핞펾․ 핆줆몋

묺쭒 헟몋힎펻샇킪‧묾

묾칺헣헒펞 뫎 헣
(핆�뫟펻킪) 맣묾, 퐇힒묾
(몋믾솒) 밎킪, 훊킪, 펾�묾
(맣풞솒) �풞묾, �묾, 퍟묺묾, 핆헪묾, 몮컿묾

묾칺믾힎 짝 묾칺킪컲 쫂쩣 (몋믾솒) 몮퍟킪, 퍟훊킪, 솧숞�킪, �킪
(맣풞솒) ��킪

찒줂핳힎샎 몋믾솒 훊킪 묾뺂졂펞 퓒� 힟삶�앋힎펻
핞욚: 헣핞�쭎. 2017. 헟몋힎펻짪헒홓몒쪎몋(팖). p.12

2-1  |  헟몋힎펻픦쩢퓒(헟몋힎펻힎풞쪒쩣) 

□ 빶쭏헟몋힎펻픦킲컿핖쁢묻�핂푷묺캏픒퓒�힒뫊헪솒�
짝믆펞싾읆빶쭏엳칺펓핓힎컮헣픒퓒펺헟몋힎펻픦쩢퓒짝
핞펾·핆줆몋펺멂쭒컫핂푢묺쇶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의 범위는 군사정전에 관

한 협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무장지대로 구분할 수 

있음 (행정자치부, 2017)

믆잊2-3  |  헟몋힎펻픦쩢퓒(헟몋힎펻힎풞쪒쩣)

핞욚: 헣핞�쭎. 2017. 헟몋힎펻짪헒홓몒쪎몋(팖).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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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삲퍟뫃맒헣쫂짝�몒핞욚슿픦푷픒�핞펾몋짝솒옪, 
묞�, 헟믊컿슿픒몮엲헟몋힎펻맪짪몒짝힎펻컮헣핂많쁳

∙ 친환경적 개발 여건 분석을 위하여 남북 접경지역의 토지피복, 표

고 및 경사도, 수계, 도로, 철도 등의 자료 활용이 가능

∙ (생태자연등급) 생태자연1등급 지역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되

어 있으나 남측 접경지역의 약 22%에 해당하는 지역이 1등급 지

역으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행정자치부, 2017, p.13)

∙ (표고 및 경사도) 접경지역 서쪽인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지의 표

고는 100m 이하이며, 철원, 포천, 연천 등지에는 25도 이하의 경사

도롤 보임 (행정자치부, 2017, p.13)

∙ (수계) 남북접경지역의 주요 수계로는 한강하구,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소양강 등이 분포 (행정자치부, 2017, p.14)

∙ (토지피복) 남측 접경지역은 산림이 약 75.0%를 차지하며, 농림지역

이 16.21%, 초지가 3.54%, 시가화 건조지역이 1.67% 등으로 거의 개

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행정자치부, 2017, p.13)

∙ (도로 및 철도) 남측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도로 현황은 광역적으

로 연계가 가능한 고속도로의 기반 및 기능이 열악한 실정이며, 

경의선, 경원선, 동해북부선, 내금강산선 등이 단절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복원이 필요함 (유현아 외, 2016, p.42)

믆잊2-4 |  빶쭏헟몋힎펻픦�힎쫃솒, 훊푢솒옪, DEM 

핞욚: 펾묺힒핟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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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빶쭏헟몋힎펻픦
쩣․헪솒헏뮪헪

□ (헟몋힎펻픦훊푢쩣윮캏뮪헪) 헟몋힎펻픎묾칺킪컲쫂쩣, 칾힎
뫎읺쩣, 짿숞샎맒쫂펞뫎쩣윮, 칾잊쫂쩣, 뽛힎쩣펞�힎핂푷, 
멂�, 믾짦킪컲, 맪짪슿펞컪뮪헪많핂욶펂힞(<2-2> �혾)

∙ 이는 접경지역의 낙후된 지역 경제개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하며 경제적 불이익, 주민생활 환경의 질 저하 등으로 지역 주민

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제정 및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 개발의 

규제내용 개선 등을 통해서 법·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요구됨

묺쭒

묾칺킪컲
쫂쩣 칾힎뫎읺쩣 짿숞샎맒쫂

뫎쩣윮 칾잊쫂쩣 뽛힎쩣

쫂
묺펻

찒
팖헒
묺펻

쫂헒
칾힎

훎쫂헒
칾힎

짿숞
샎맒

킺
묺펻

퐒�
묺펻

칾잊
쫂
묺펻

뽛펓
힒
묺펻

뽛펓
쫂
묺펻

�힎
핂푷

�힎헒푷(푷솒쪎몋, �힎맪맒, 힎졷쪎몋) △ △ × △ △
�힎잲쿦 �묺 △ △ △ △
힎픦 쪎몋 △
풂픦 폏퓒 △

핒샎� △ △
�힎맪얗 △ △
칾힎쫃묺 △

멂�
퓒

멂�줊픦 킮� △ △
졂뽠핂 핂캏픦 멂�줊 멂� △ △

슿컲� ◎ △
믾홂 멂�줊 뫃핟줊픦 맪�,핺�,샎쿦컮 △

뽛잊펂펓핆픦훊�짝쭎샎킪컲(핒펓푷칾힎) ◎ △ △ × 
뽛잊펂펓핆픦 훊� 흫�,맪�(뫃핃푷칾힎) ◎ △ × 

뽛잊펂펓핆픦 훊� 킮�(뫃핃푷칾힎) △ × 

몋헪
솧

쿦칾솧킫줊픦  짝 ��(핒칾줊 ) △ × 
킫줊픦 핺짾 ◎ △ △ ◎ ◎

혾잊 픎 핓졷픦 쩚�,맒쩚,�쩚 △
뫟칾맪짪 △ △

뫟졷�컫 쏞쁢 �칺픦 �� △ △ △ △
컫핺 짝 �칺픦 잲맏 △

펂펓뭚픦 컲헣 △
컮짣픦 헣짣힎 △

핞펾핺 핓픎 핓졷픦 헪먾 짝 쩚� △ △
칾잊픦 쩚� 뭂�(핓졷, 훋) △ ×

2-2  |  헟몋힎펻픦훊푢쩣윮캏픦뮪헪뺂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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묺쭒

묾칺킪컲
쫂쩣 칾힎뫎읺쩣 짿숞샎맒쫂

뫎쩣윮 칾잊쫂쩣 뽛힎쩣

쫂
묺펻

찒
팖헒
묺펻

쫂헒
칾힎

훎쫂헒
칾힎

짿숞
샎맒

킺
묺펻

퐒�
묺펻

칾잊
쫂
묺펻

뽛펓
힒
묺펻

뽛펓
쫂
묺펻

짷졷 △ × 
뽛잊�칾킪컲 컲� △ △  

폶킲, 쩒컽핺짾칺, 찒삞풑픦 컲� ◎ ×
�칺, 몲�칺퓯칺 컲� ◎ ×

뽛잗, 헎핳몮, 팯찒헎핳혾 컲� ◎ ×
핒�쿦칾줊 많뫃�읺킪컲 ◎ ×

믾짦
킪컲
혾컿

뫃핟줊 짝 잲컲줊 슿픦 컲�.쪎몋.칺푷 △ △
�킮짷콯킪컲픦 컲�퐎 믆 칺푷 △ ◎ ◎

헒믾 핂푷쁢 뫃펓킪컲(줂혾멂 팖 쇶) ×
�솒,헒믾�솒 슿 솒옪 짝 훊옪 × ◎ △ ◎ △ ×

많컲멂�줊픦 멂� △
힒핓옪 컲� △

핒솒 △ △
풂핺옪 짝 핟펓옪 △

헒엳,컫퓮,많큲 뫃믗킪컲 △ ◎
퍟쿦핳, 짾쿦핳, 푷쿦옪 짝 짾쿦옪 컲� △

묻많�킮킪컲 ◎ △
헎쿦힎 슿 묻�쫂헒킪컲 컲� ◎ △

뫎뫟
줆
킪컲

줆핺 짪뭂, 쫂쿦 뫎엶 킪컲 컲� ◎ ◎ ◎ ◎ ×
칺�킮�(뫃핃푷칾힎) ◎ △

칾잊묞퓯킪컲 ◎ △
맪짪 뽛펂� 짪헒킪컲 ◎ ×

뫃뫃
뫃핃

묻짷묾칺킪컲픦 컲� ◎ ◎ ◎ ◎ ◎ ◎ ×
뽛펓핆 뫃솧캫 픦 짝 핂푷킪컲 ◎ ×

킪펾묺킪컲 ◎ ×

믾�

�핓헪 △ △ △
줊멂헏� 짝 뽛솒컲� △

펾잗흫믾킪컲 컲� ◎ ×
킫핺뽠핂헪 △

쭎, 핓 슿 힎픦 컲� 쏞쁢 쪎몋 △
죦힎 짝 핳힎킪컲픦 컲�(칺솒, 헪맏) △ △ △

�, 졂픦 잲잋 짝 훎컲 △
잚픦 �혾 쏞쁢 쪎몋 △

팖픦 뭂� △
헎킪컲줊픦 쭎컲 쏞쁢 쪎몋 △

444켆샎 핂캏픦 훊� 쏞쁢 캏펓킪컲 ×

뽛펓캫칾믾짦 맪얗칺펓 △

핞욚: 헟몋힎펻킪핳․묾쿦픦. 2015. 헟몋힎펻뮪헪콚펾묺.  p.79 (◎ : 쩣윮캏많쁳몋푾× : 쩣윮캏믖힎쇪몋푾△ : 샎�옇옇쏞쁢
혾옎옪헣쁢킪컲펞펺쭎쭒헏푷쁢몋푾, 픦많푢묺쇦쁢몋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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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헟몋힎펻픦묻�짝뫎엶쩣윮) 헟몋힎펻픦�힎핂푷뮪헪믊먾쩣윮
짝헟몋힎펻뫎엶쩣윮픎<2-3>뫊맧픚

샂샇쭎� 쩣옇졓 킪옇 몒 뫎엶킪뺂푷

묻�묞�쭎

묻�믾쫆쩣 묻�믾쫆쩣 킪옇 헪4�
묻�홓몒  ∙ 헟몋힎펻픒 믾�캫뭚 맪짪펞 펺 �힒

쿦솒뭚헣찒
몒쩣

쿦솒뭚헣찒몒
킪옇 쿦솒뭚헣찒몒  ∙ 쿦솒뭚헣찒몒픎 헟몋힎펻힎풞쪒쩣펞 푾컮

힎펻맪짪 짝
힎풞펞 뫎

쩣윮

힎펻맪짪짝힎풞펞
뫎 쩣윮 킪옇 힎펻맪짪몒

∙ 맣풞솒 힎펻맪짪몒 쿦잋 훟, 몋믾 핆�픎 짆쿦잋
 ∙ 헟몋힎펻펞 콛쁢 킪묾픦 몋푾, 헣핞�쭎

헟몋힎펻힎 풞칺펓뫊픦 훟쫃힎풞 줆헪
묻�픦 몒
짝 핂푷펞
뫎 쩣윮

묻�픦 몒 짝
핂푷펞 뫎 쩣윮

킪옇

뫟펻솒킪몒
솒킪믾쫆몒

 ∙ 헟몋힎펻 뫎엶 뫟펻솒킪몒픎 쿦잋 搀
 ∙ 솒킪믾쫆몒 슿픎 킪묾잖삲 쿦잋

헣핞�쭎 헟몋힎펻
힎풞쪒쩣

헟몋힎펻힎풞
쪒쩣 킪옇

헟몋힎펻짪헒
홓몒  ∙ 헟몋힎펻(짊�컮핂빶힎펻)펞뫎맏홓힎풞칺펓�힒

칾펓�캏
핞풞쭎

묻많뮮
짪헒쪒쩣

묻많뮮짪헒
쪒쩣 킪옇

빶쭏묞윦·
헟몋쩶 몒

∙ 믾�+뫟펻+�뫟펻 힎펻짪헒헣� 솒핓펞 싾않, 
빶쭏묞윦 헟몋힎펻 쩶펞 뫎 몒 쿦잋

 ∙ 헣핞�쭎많 몒쿦잋 : 빶쭏묞윦․헟몋뭚�뫟펻맪짪
믾쫆묺캏

묻많뮮
짪헒쪒쩣

묻많뮮짪헒
쪒쩣 킪옇

힎펻짪헒
5맪뼒몒

힎펻캫뭚몒

 ∙ 킪솒펞컪 핟컿, 맏 쭎�펞컪 핟컿
 ∙ 힎펻캫뭚컿
   - 밎+핆�+쭎�캫뭚
   - 밎+훊+몮퍟캫뭚
   - 픦헣쭎+퍟훊+�+솧숞�+펾�캫뭚
   - �+펾�+맣풞�풞캫뭚
   - ��+�+�+�풞+퍟묺캫뭚
   - 콛�+몮컿+퍟퍟캫뭚
   - 핆헪+퍟묺캫뭚
   ※ 헟몋힎펻 핂큖 뫎엶_힎펻캫뭚_펾몒엳칺펓 컮헣
   - ('13)핆헪퍟묺_DMZ헟몋힎펻맒푾읺봑칾펓퓯컿
   - ('15)몮퍟훊밎_�핊묞퓯쩶묺�

묻짷쭎
묾칺믾힎

짝 묾칺킪컲
쫂쩣

묾칺믾힎 짝
묾칺킪컲쫂쩣

킪옇
-  ∙ 헟몋힎펻픎 묾칺믾힎 짝 묾칺킪컲 쫂쩣뫊 짎헟

뫎몒, 헟몋힎펻힎풞쪒쩣펞 푾컮

몋쭎 핞펾몋
쫂헒쩣

핞펾몋쫂헒쩣
킪옇

핞펾몋쫂헒
믾쫆몒

 ∙ 찒줂핳힎샎쁢 핞펾퓮쫂힎펻픊옪 묺쭒
   - 헪22혾(핞펾퓮쫂힎펻) ①몋쭎핳뫎픎핞펾퓮쫂힎펻펞

샎펺 뫎몒훟팧헣믾뫎픦 핳 짝 뫎 킪·솒힎칺퐎
픦펺 캫�몒픦 쫂헒뫊 핞펾몋픦 힎콛많쁳
핂푷픒퓒홓몒쏞쁢짷�픒쿦잋펺퍊삲.
②핞펾퓮쫂힎펻픦퓒헪짝훟힎졓옇슿펞뫎펺쁢
헪15혾헪1·헪2·헪5,헪16혾 짝 헪17혾픦
뮪헣픒 훎푷삲. 삲잚, 찒줂핳힎샎팖펞컪빶· 
쭏맒픦픦펞픦펺킲킪쁢헏핂푷칺펓뫊
�핊쭎핳뫎핂 몋쭎핳뫎뫊 픦펺 킲킪쁢
�핊헣� 뫎엶칺펓펞 샎펺쁢 믆얺힎 팒삖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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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묻뺂푆
샎쭏헪핺
킲�

∙ (국내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접경지역의 국토이용 구상 

및 추진과제 제시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인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내 자체의 대북 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부터 북학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UN 및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

사회가 강화된 대북제재를 점차 확대 및 강화하고 있음

□  묻뺂샎쭏헪핺

∙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5.24 조치(2010년), 4차 핵실험에 대응

한 제재조치(2016년 2~3월 시행),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조치

(2016년 12월 시행)

- (5차 핵실험에 대응: 2016년 12월) ① 금융제재 대상 확대: 북한 핵심

기구인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선전선동부, 인

민무력성, 인민무력성 군사협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② 대북 수

출입 통제 강화: 북한산 임가공 제품 국내 반입 불허 계도 강화, 집중 

관리대상품복확대-기존 농수산물 22개와 유엔제재대상 광물 11개 추

가,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60개  지정관리; ③ 해운통제 강화: 북

한 기항 선박의 국내입항 불허기간 연장(기존 180일 이내); ④ 출입국 

제한 강화: 독자제재 대상 제3국인 국내 입국을 금지(대만(4),  싱가포르

샂샇쭎� 쩣옇졓 킪옇 몒 뫎엶킪뺂푷

칾잊�

칾힎뫎읺쩣 칾힎뫎읺쩣 킪옇 칾힎뫎읺
믾쫆몒  ∙ 헪1� 칾힎뫎읺믾쫆몒

짊맒핆
�헪컮

핂쭏힎펻픦
칾힎뫎읺

뫎
쪒쩣

짊맒핆 �헪컮
핂쭏힎펻픦

칾힎뫎읺펞 뫎
쪒쩣 킪옇

핂쭏힎펻
칾힎뫎읺몒

 ∙ (헪헣핂퓮)
   - 짊맒핆 �헪컮 핂쭏힎펻픦 칾힎펞쁢 짊맒핆픦 헟믊핂

믖힎쇦먾빦헪쇦펂핂힎펻몮퓮픦솓칾힎캫�몒많
혾컿쇦쁢슿쫂헒많�많잲푾�쿦힎펻핒펞솒캫�헏
많�펞샎몮엲펔핂칾힎헒푷핂핂욶펂힎몮, 줂삶힖
쪎몋픊옪칾힎캫�픦콞슿빪맪짪핂푾엲쇦몮핖픚.

   - 핂펞싾않칾힎캫�많푾쿦힎펻픎쫂헒몮칾힎
헒푷핂푢힎펻픎몒헏ㆍ캫�헏픊옪칾힎헒푷픒
솒옫펺쫂헒뫊핂푷핂혾쇦솒옫칾힎뫎읺헪솒읊
맪컮픊옪턶 칾힎캫�몒읊 쫂몮 힎펻 훊짊픦
캫픦퐎 콚슫핂 흫샎쇮 쿦 핖솒옫 엲쁢 멑핒.

핞욚: 펾묺힒핺헣읺(밎쩢쿦푆. 2015. 헟몋힎펻뮪헪콚펾묺.  헟몋힎펻킪핳․묾쿦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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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4) 등 총 9명),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공공기관에서 종사 중인 핵과미사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방북시 재입국 

금지)(임강택, 2017, p.7)

헪핺혾� 훊푢뺂푷

5.24 혾� (2010뼒)

① 빶쭏 맒 핊짦묞펻 짝 퓒�많뫃 묞펻픒 퓒 졶슮 줊픦 짦�·짦핓 믖힎
② 쭏 컮짣픦 푾읺 펻 풂 헒졂 믖힎
③ 킮뮪�핞 쭖 짝 힒 훟핆 칺펓픦 �핞 샎 믖힎
④ 푾읺 묻짊픦 짷쭏 믖힎 슿

4� 킲펞 샎픟:
2016뼒 2~3풢 킪

① 맪컿뫃삶 많솧 헒졂 훟삶
② 믖픃헪핺
 - 푾읺 묻짊슲뫊픦 푆, 믖픃먾앦 믖힎, 묻뺂핞칾 솧멾
 - WMD맪짪 �핒핞 맪핆 40졓 삶� 30맪 헪핺샎캏 힎헣
③ 풂�헪
 - 쭏 믾 푆묻컮짣픦 180핊 핂뺂 묻뺂 핓 쭖
 - 헪3묻 컮짣픦 빶쭏 옪 풂 믖힎
 - 쭏픦 헪3묻 픦�헏 컮짣픦 묻뺂 핓 믖힎
④ 쿦�핓�헪
 - 쭏칾 줊픦 묻뺂 퓒핳짦핓 �삶
 - 빶쭏 맒 줊 짦�핓 �헪 맣
 - 쭏펞 쇪 쪒솒픦 맞킪샎캏 졷 졷옫 핟컿⋅�쫂
⑤ 폏읺킪컲 핂푷핞헪
 - 푾읺 묻짊, 핺푆 솧픦 쭏킫샇 슿 핂푷 핞헪 샇쭎

5� 킲펞 샎픟:
2016뼒 12풢 킪

① 믖픃헪핺 샎캏 샎(믾홂 34맪·43졓 → 69맪·79졓)
 -  쭏 킺 믾묺(WMD맪짪, 컮헒컮솧)핆 혾컮뽆솧샇, 묻줂퓒풞, 

럛훟팧묾칺퓒풞, 럛컮헒컮솧쭎, 핆짊줂엳컿, 핆짊줂엳컿 묾칺혾�묻픒
헪핺샎캏픊옪 힎헣

② 샎쭏 쿦�핓 �헪 맣
 - 쭏칾 핒많뫃 헪 묻뺂 짦핓 쭖 몒솒 맣
 - 힟훟 뫎읺샎캏졷 샎-믾홂 뽛쿦칾줊 22맪+퓮펢 헪핺샎캏 뫟줊 11맪 �많
 - 쭏 재� 맞킪샎캏졷(watch-list) 60맪 힎헣 뫎읺
③ 풂�헪 맣(쭏 믾 컮짣픦 묻뺂핓 쭖 믾맒 펾핳
④ �핓묻 헪 맣
 - 솓핞헪핺 샎캏 헪3묻핆 묻뺂 핓묻픒 믖힎(샎잚(4), 킿많읂(1), 훟묻(4) � 9졓)
 - 묻뺂먾훊푆묻핆훟샎, 헣쭎�펾펾묺콚, 뫃뫃믾뫎펞컪홓칺훟핆뫊짆칺핊

뫎엶 쭒퍊 헒줆많 짷쭏 킪 묻뺂 핺핓묻 믖힎

핞욚: 핒맣�. 2017. 짦솒훊쪎헣켆빶쭏몋�힒짷팖. 묻�펾묺풞짦솒엊짪핞욚.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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쭒퍊 멾픦2270 멾픦2321

샎푆묞펻
 ∙ 믖, 짢빦슞, ��쁒, �윦 쿦�믖힎
 ∙ 뫃퓮 쭏펞 잲, 뫃믗 믖힎
   (인도주의적 목적 등 예외)

 ∙ 픎, 솧, 팒펾, 삖�, �많 쿦�믖힎
 ∙ 쭏 혾줊픦 뫃믗, 잲, 핂헒 믖힎

풂콯

 ∙ 쭏펞 뫃믾, 컮짣 샎펺, 킇줂풞 헪뫃 믖힎
 ∙ 쭏뺂컮짣슿옫, 쭏밑짪칺푷짝쭏컮짣펞

샎 콚퓮, 샎펺, 풂푷, 컮믗, 핆흫, 쫂헪뫃
믖힎(짊캫졷헏 쌞 폖푆)

 ∙ 짊캫졷헏 폖푆혾멂 칻헪

믖픃

 ∙ 쭏뺂샎얗캂칺줂믾(WMD) 뫎엶묻푆믖픃믾뫎
칺줂콚, 몒홚 쾒

 ∙ WMD펞믾펺많쁳샎쭏줂펻뫎엶뫃헏, 칺헏
믖픃힎풞 믖힎

 ∙ WMD 펾뫎컿 혾멂 칻헪

푆묞솧  ∙ 헪핺  쏞쁢 퓒짦펞 펾욶쇪 쭏푆묞뫎, 
헣쭎샎뫎엶펓줂, 핆솒훊픦헏졷헏슿폖푆)

∙ 쭏픦 퓮펢풞묻 뭚읺, 뭚 헣힎 많쁳컿
 ∙ 헪핺샎캏 힎헣맪핆픦 푆묻 핓묻, 몋퓮 믖힎

믾쿮엳
슿  ∙ , 짆칺핊 뫎엶 믾쿮엳 믖힎

∙ 쭏뫊픦 뫊, 믾쿮 엳 믖힎(뫊, 푾훊
뫃, �삶헪혾뫃픎 헪핺퓒풞 칺헒킇핆 쌚, 
삲읆 쭒퍊쁢 헪핺퓒 칺헒�쫂 쌚 폖푆)

핞욚: 퓮펢픦샎쭏헪핺: Security Council Report. www.securitycouncilreport.org (�홓헟콛빮힪: 20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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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팖쫂읺샎쭏헪핺

∙ (UN의 대북제재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

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하여 회원국들에게 완전하거나 부분적

인 경제관계 중단 및 외교관계 단절 등을 요구(김슬기, 2016, p.50)

-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2017.8.5.))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

출 전면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수출 동결, 기관·단체 4곳, 개인 9명 

‘제재 리스트’ 추가하면서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5)

-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2016.11.30.))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내용은 대외교역, 운송, 금융, 외교활동, 기술협력 등의 분야에 대

한 대북제재 및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대상을 지정하고 있음

- 금융 및 자산과 관련해서는 북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자금, 재원 등의 제공 및 이전이 자국의 국민이나 기

관 등으로부터 통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의무 (김슬기, 2016, p.52)

4) 퓮펢픦샎쭏헪핺: Security Council Report. www.securitycouncilreport.org (�홓
헟콛빮힪: 2017. 05.02)

5) �빦큲뼅. 퓮펢팖쫂읺샎쭏헪핺멾픦팖2371򔪫뫊뫊헪(2017.08.08. 믾칺핞욚).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9413 (�홓헟콛빮힪: 20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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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남북간 교류협력을 재개할 경우에 집중적으로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제재 조항으로는6),

- 핵과 미사일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제공과 이전을 금지한 결정(2094호 11항)

- 대량의 현금(bulk cash)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표명(2087호 12항, 

2094호 14항, 2321호 35항)

- WMD 개발과 무관하게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금지와 90일 

내에 기존 사무소 및 계좌 폐쇄(2321호 31항)

- 미국은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우려대상국가로 지정

□  짆묻샎쭏헪핺

∙ (미국의 대북제재7)) 미국 또한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

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국가 안보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및 기관 등에 대한 경제 및 무역 제재를 관리 및 집행하며 동

맹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김슬기, 2016, p.58)

- (행정명령 13570, 북한과 관련한 특정거래 금지(2011년 4월 18일)) 

UN 결의 1718호, 1874호와 관련한 수입 금지 및 북한으로부터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8)

- (행정명령 13687: 북한 관련 추가 제재 실시(2015년 1월 2일)) 미국 국

민이나 영토 내의 자산에 대한 해당 인물들의 자금을 동결 및 입국을 

금지(북한 정부 및 노동당 관리와 산하 단체기관, 북한 정부관리, 북한 

노동당 관리, 북한 정부를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으로 지원한 개인, 북

한 정부의 활동을 돕는 개인)9)

- (행정명령 13722: 대북제재법 시행령 (2016년 3월)) 북한 노동자 인력 

송출, 참여, 조력 제재, 북한의 수송, 채광, 에너지, 금융서비스 산업활동 

제재, 북한 당기구나 노동당을 대신해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 

6) 혾컿엺. 2017. 줆핺핆헣쭎샎쭏헣�픦뫊헪퐎헒잫: 짦솒찒퐎�헪픦찒헒픒
훟킺픊옪. �핊헣�펾묺26(1) pp.1~28. �핊펾묺풞

7) 짆묻픦샎쭏헪핺: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https://www.treasury.
gov/about/organizational-structure/offices/Pages/Office-of-Foreign-Assets-Con
trol.aspx (�홓헟콛빮힪: 2017. 05.02)

8) 밎큺믾. 2016. 묻헪칺픦샎쭏헪핺. KDI쭏몋헪읺쮾(2016뼒2풢) p.61. 묻맪짪펾묺풞
9) 밎큺믾. 2016. 묻헪칺픦샎쭏헪핺. KDI쭏몋헪읺쮾(2016뼒2풢) p.61. 묻맪짪펾묺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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믖픃헪핺 ∙ 뫊 짆칺핊 맪짪, 칺� 묺잲펞 틆 쿦 핖쁢 삺얺 슿 몋 슫 �삶∙  맪짪픒 힎풞쁢 믖픃믾뫎 짝 맪핆 헪핺

헪핺샎캏 �쩚 ∙ 샎얗캂캏줂믾 맪짪핂빦 핆뭚 퓮읾 솧 핞믖혾삺 졷헏픊옪 쭏핂 뫟줊뫊 컫�픒 잲 몋푾 헪핺 샎캏픊옪 힎헣∙ 칺핂쩒뫃맒펞컪 짆묻픦 묻많팖쫂읊 �먾빦 쭏 핆뭚퓮읾 퓒펞 많샂 맪핆뫊 삶�슲픒 �쩚 많쁳

헪핺 쩢퓒 ∙ 쭏픎 줊옮 쭏뫊 힏헟 쭖쩣먾앦읊 먾빦 쭏픦 먾앦읊 큋멚 쁢 핞 쏞쁢 솒풎픒 훎 헪3묻픦 ‘맪핆’뫊 ‘삶�’ 
슿픊옪 샎 많쁳

믾� ∙ 짆 핺줂쭎많 핂 쩣팖 핓쩣 핂 180핊 핂뺂펞 쭏픒 ‘핞믖켆� 푾엲 샎캏묻’픊옪 힎헣 푢많 핖쁢힎읊 멎�
핞욚: 핒맣�. 2017. 짦솒훊쪎헣켆빶쭏몋�힒짷팖. 묻�펾묺풞짦솒엊짪핞욚. p.6

2-7  |  짆묻샎쭏헪핺쩣(2016뼒2풢)픦훊푢뺂푷

판매, 공급, 이전, 구입 제재 미국 안에 있는 관련 개인 및 단체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이전, 지불, 수출, 거래 등 금지, 모든 상품, 서비스, 

기술의 대북 수출 금지, 대북 신규 투자 금지가 제재대상으로 포함10)

10) 빶힒푿. 2016. 묻헪칺픦샎쭏헪핺퐎�많샎쭏헪핺뫎엶펆옮쫂솒. KDI쭏몋헪읺쮾
(2016뼒10풢) p.68. 묻맪짪펾묺풞

헏푷쩣뮪 훊푢뺂푷

샎푆힎풞쩣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 뫃칾묻많, �얺힎풞묻많, 핆뭚�묻많 슿펞 샎 힎풞 짝 풞혾믖힎∙ 핂 쩣픎 졶슮 뫃칾묻많펞 샎 짆묻픦 풞혾읊 믖힎∙ 핆뭚�묻많, �얺퐎 뫎엶쇪 묻많솒 핂 쩣픒 헏푷∙ 1979뼒 쿦�뫎읺쩣픦 �얺힎풞묻 졓삶펞 폲읆 묻많(쭏솒 쇦펂 핖픚) 펻킪
헏푷샎캏

쿦�뫎읺뮪헣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of 1996)

∙ 핂뮪헣픦쿦󪮃헪뮪헣슲픎묻많팖쫂, 샎푆헣�, 칾믖힎슿픒졷헏픊옪헪헣쇦젾
헣 쿦�, 핺쿦� 짝 헣퓒읊 �헪믾 퓒 헪헣∙ 핂 뮪헣픦 742혾쁢 묞펻�헪줊졷옫(Commerce Control List)펞 믊먾
쿦󪮃헪읊 뮪헣, 싾않컪 샎얗캂캏줂믾픦 �헪퐎 쭏 맧픎 묻헪�얺묻많펞 샎
쿦󪮃헪픦 믊먾읊 헪킪∙ 쏞 핂 뮪헣픎 묻헪�얺힎풞묻많펞 샎 뮪헣쇪 졷픦 쿦�, 핺쿦�픒 믖힎

 칾짷힎쩣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 of 1994)

∙ 1978뼒픦  칾믖힎쩣(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픒 쿦헣 멑∙ 짆 헣쭎쁢 ‘줂믾읊 맪짪먾빦 묺잲엲쁢 빦않읊 헪핺  멑’픒 픦줂∙ 핂 쩣픦 뮪헣픒 퓒짦 묻많퐎쁢 혾삺몒퍋픒  쿦 펔몮 펂썮 믖픃먾앦솒  쿦
펔픚

쭏퓒맞콚쩣
(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 of 1999)

∙ 핂 쩣픎 짆묻핂  풞욚읊 헪뫃쁢 몒퍋핂빦 헣픒 쟈픒 쿦 펔몮 쭏펞 펂썮
 뫎엶 줊핞빦 킪컲, 컪찒큲, 믾쿮솒 핂헒 쿦 펔솒옫 뮪헣∙ 잚퍋짆묻핂뫎엶줊핞픦핂헒쏞쁢쿦�픒푷믾퓒컪쁢짆샎�옇픎쭏핂
헣힒 핊헣 믾훎픒 �혿킪�삲몮 멾헣몮 핂읊 픦펞 �쫂퍊  픦줂많 핖픚

샎푆솧쿦뭚쩣
(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of1991)

∙ 묻헪�얺 퓒핞읊 힎풞 묻많펞 샎컪 캏풞혾믾믖픦 칺푷 믖힎

핆킮잲잲핞쫂쩣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 푆힎풞(핆솒헏 힎풞 헪푆), 줆묞윦, 묻헪믖픃믾묺펞 샎 힎풞 믖힎

핞욚: 밎캏믾. 2008. 짆묻픦샎쭏몋헪헪핺픦훊푢졷퐎헏푷쩣뮪. 쭏몋헪읺쮾(2008뼒6풢) pp.48~51. 묻맪짪펾묺풞

2-6  |  짆묻픦샎쭏몋헪헪핺헏푷쩣뮪퐎훊푢뺂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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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킪칺헞

∙ 남북관계의 개선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압박 기

조는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어 남북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까

지는 우리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복원과정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재제의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의지를 약화시켜 종국에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서 북

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됨

- 이와 같이 북핵문제가 국제화된 현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포

기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공조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기는 어려움

∙ 2017년 7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항들을 준수할 경우, 일

차적으로 북한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며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도 유엔안보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따라서 북한과 임가공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북한 노동력을 고용

하여 북한당국에 외화가 흘러들어가게 한다는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

이 있음

- 또한 이러한 사업이 민생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해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북한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리라 봄 

- 특히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작업은 북한과의 합의 도출 못지않게, 국제

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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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헟몋힎펻핮핺엳쭒컫뫊킪칺헞

1) 헟몋힎펻
푷픒퓒
핮핺엳쭒컫

□ 빶쭏헟몋힎펻픦푷짷짝핂펞싾읆삶몒쪒�힒뫊헪읊헪킪믾
퓒펺헟몋힎펻픦펺멂쭒컫멾뫊짦폏

∙ 남북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도로, 교통, 접근성, 인구 등의 여건

분석을 통한 실질적 교류협력 사업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의 

적합한 입지선정 반영

∙ 개발기회 제한으로 인한 정주기반 미약 여부,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사

업 부재, 기초 인프라 부족, 접경권 발전 계획 및 제도의 실효성 등 검토

    

□ 헟몋힎펻픦푷짝�힒칺펓묺캏픒퓒믾푢핆짝핮핺엳쭒컫

∙ 남북접경지역의 관심 증대, 풍부한 생태자원, 2차·3차 산업 연계를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1차 산업 특산물 보유, 한반도의 허리로써 

지정학적 위치 및 잠재적 역할 등의 기회요인 및 잠재력 분석

∙ (강점 Strength)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허리로써 국토의 중심에 입

지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공간적 위치로 인한 지속성 확

보, 실효성이 높은 환경·생태 기반 여건 등이 확보됨

- 이 외에도, 역사·문화·생태자원 풍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하

여 활용 가능한 토지 및 자원 풍부, 수도권 및 동북아 경제권 축으로써

의 개발 잠재력 확보, 고도화된 남한의 기술 및 자본 활용이 가능함

∙ (약점 Weakness) 군사보호시설·자연환경보전 구역 등으로 인한 

과도한 군사적·환경적 규제, 낙후된 지역개발로 인한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초기비용 조달 마련이 어려움

- 인프라 시설 부족, 천혜환경을 지니고 있는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의 

위험 부담, 접경지역의 인구감소, 남북협력이 지자체 및 중앙정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 5.24 조치 등으로 인해 교류협력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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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고속도로와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연결, 장기적으로 GTX개성

공단 연결, ③(3단계)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특구 조성 : 파주문

산 남북한 통일경제특구 건설, 김포, 강화, 연천 남북교류협력단지 

건설, ④ (4단계) 한강, 임진강 하구지역을 제2의 서해안벨트로 개

발 : (가칭)한강-임진강-예성강 3하구 벨트화 비전 추진

∙ (접경지역 발전전략) ①(경의권)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

의 거점지역으로서 역할 증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공

간구조의 재편, 서울의 위성도시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성 

확보 기대, ②(경원권) 교통축을 따라 선형의 시가지가 남북개발

축을 형성, 신규택지개발지역도 기존시가지와 연계된 신시가지형

태로 개발, 수도권 내 타지역에 비해 생활여건 상대적 낙후, 향후 

철도 등 광역교통망 개선 및 미군부지이전 등으로 개발 잠재력 증

대, 장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정비 및 확충 예상

□ 헟몋힎펻픦힎핞�쪒힎펻몋헪맪짪픒퓒뫎엶몒펞싾읆훊푢
뺂푷짝헟몋힎펻펞컪몮엲몮핖쁢뫃�칺픎<믆잊3-1>뫊맧픚

 믆잊3-1  |  헟몋힎펻힎핞�쪒뫎엶몒픦훊푢뺂푷짝뫃�몮엲칺

                                   핞욚: 펾묺힒핟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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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빶쭏헟몋힎펻엳칺펓많짝킪칺헞

1) 빶쭏헟몋힎펻 
엳칺펓
많

□ 빶쭏엳칺펓픎헣�헏핆캗핂폓픊졂컪빶쭏캏핂슫픦쭖뮮핂
홂핺섢않솒캏핂슫핂짦슪킪헒헪쇦펂퍊잚퓮힎많많쁳

∙ 무엇보다도 인적교류는 남북 주민간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 후 이질

감 해소 및 상호신뢰 구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협력임

    

□ 빶쭏헟몋힎펻픦샎헏빶쭏엳칺펓펞쁢빶쭏맒�솒짝솒옪펾멾칺
펓, 믖맣칾뫎뫟칺펓, 맪컿뫃삶칺펓, 핒힒맣쿦짷힎칺펓슿핂핖픚

∙ 기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

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분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 달성에는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에 기반한 남북간 신뢰구축 및 

주민간 교류 확대는 제한적이었음

∙ 접경지역의 남북협력 사업들은 북한의 개혁과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

와 함께 평화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효과는 미흡했다고 평가됨

     

□ (힎짷핞�삶�픦빶쭏묞윦엳칺펓22)) “힎짷핞�삶�많칺펓픦훊
�많쇦펂쭏뫊퐣앦짝묞펻젾쿮, 줆, �퓯쭒퍊슿펞컪캏
묞윦쁢솧”(밎솧컿푆. 2014. p.18)

∙ 주로 인도적 구호 및 지원,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 기여 등을 목적

∙ (의의) 남북교류의 접근 채널과 교류 방식의 다양화, 남북한 사회

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 남북교류의 지속성 제고, 남북한 균형발

전과 통일 환경 조성(김동성 외,  201123), p.5)

∙ (특성) 동질성 회복에 우선적 가치 부여, 중앙정부간 관계의 틀에 

구속, 교류분야의 제약(김동성 외,  2011, p.73)

22) 밎솧컿푆. 2014. 몋믾솒빶쭏묞윦믾쫆묺캏. 몋믾맪짪펾묺풞. p.18
23) 밎솧컿푆. 2011. 힎짷핞�삶�빶쭏묞윦먾쩒뻚큲묺�짷팖. 몋믾맪짪펾묺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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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빶쭏묞윦엳�힒킪빦읺폲24)) 빶쭏묞윦엳칺펓픎푆쭎픦헣�헏
푢핆슿훊쪎픦펺얺푢핆슲펞폏픒짩픒쿦짤펞펔쁢칺펓픊옪맏
캏쪒옪샎픟헒얃짝짷팖핂푢묺쇶(<믆잊3-2> �혾)

∙ (침체) 인도적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력사업 연결고

리를 최대한 유지 및 보존, 대내적 역량 강화에 중점

∙ (현상유지) 기존 사업의 지속과 더불어 중점 교류지역에의 진출과 

교류협력분야의 다각화를 모색,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발, 민간단

체 및 기업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

∙ (확대 및 성장) 지역 간 교류 심화, 전면적 교류를 목표로 하여 남

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역사회와 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

을 채택, 경제․사회․문화 교류 전면화

믆잊3-2  |  삶몒쪒․캏쪒빶쭏묞윦엳�힒킪빦읺폲

핞욚: 밎솧컿. 2011. 몋믾솒빶쭏묞윦엳칺펓많짝맪컮짷팖펾묺. 몋믾맪짪펾묺풞.  p.135

24) 밎솧컿푆. 2014.몋믾솒빶쭏묞윦믾쫆묺캏. 몋믾맪짪펾묺풞. 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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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빶쭏헟몋힎펻
칺펓킪칺헞

□ 빶쭏묞윦엳칺펓픎쭏�헪픦쪎퐎벦빶쭏맒픦뫎몒, 쭏뫊
묻헪헏뫎몒펺멂슿픒몮엲푢많핖픚

∙ 기존의 남북협력 사업 및 관련 계획 등은 남북간 정치적 관계, 대

북제재로 인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북핵실험으로 인하여 

남북간 긴장으로 중지되거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각각의 남북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규제사

항 및 관련 대북제재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규제사항 해소 및 특별

법 제정을 통해서 실질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빶쭏맒킲힖헏킮왾묺�펞믾펺많쁳칺펓픒�힒푢많핖픚

∙ 기존의 남북협력 사업들은 북측 인력의 참여가 극히 적었으며 제

재사항으로 인하여 남북 주민간 인적교류가 거의 없었으므로 실

질적인 남북간 신뢰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냄 

    

□ 빶쭏퍟�펞몋헪헏픊옪솒풎핂쇦쁢빶쭏엳칺펓픒�힒푢많 
핖픚

∙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재개하고 통일특

구 등을 지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적 이득 이외에도 

남한의 경제적 이득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추진방안이 필요함

∙ 남북경협사업은 경제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야 하므로 

남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가능하

리라 판단됨

    

□  묻헪칺픦샎쭏헪핺픦캖킪핳픒뫃얃푢많핖픚

∙ 실질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식·비

공식 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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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교류협력 복원작업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관계의 상황과 

북한의 대남전략,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문에서는 북한당국과 주민들의 이해관계 차이를 활용하여 

틈새활용전략을 구사하는 반면에 정부부문에서는 SOC 구축 및 

공단 조성 등과 같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빶쭏엳픦몒읊짪헒헏픊옪믇쫃많쁳칺펓묺솒읊��
푢많핖픚

∙ 예를 들어, 개성공단은 북한에 입지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에는 가동이 중단되고 남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문

제가 있음

∙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남측 접경지역 내에 

설치하여 제1의 개성공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남북 상호간의 경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제2의, 제3의 개성공단 설립에 따른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남북협력의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 가능한 사업구도 및 기

반 마련이 필요함

    

□ 믾홂픦빶쭏엳칺펓픦몒헞픒맪컮펺헟몋힎펻픦엳샎많
푢

∙ 기존의 남북 협력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적 및 국제적 대북제재와 접경지역의 규제 등에 신중하게 접근함

으로써 사전준비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에는 남측 국민들의 대북관광

을 허용하여 재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한 생태관광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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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까지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전문가와 

업체 관련자들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업의 재개, 확대 및 발

전 검토가 필요함

∙ 개성공단사업의 경우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치적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북

측과 논의를 거쳐서 장기적 발전 구상 하에 재개시킬 필요가 있음

    

□  샎쭏몋헪헪핺픦삶몒헏헪많푢

∙ 향후 추진되는 남북경협 사업은 대북 경제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정치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유연적 접근

이 요구됨

∙ 남북관계의 장애물을 해소하고 남북 양측의 적절한 수준의 조치

마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흐름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민족 화합,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력 및 외교적 노력이 필

요함

    

□  , 빶쭏엳칺펓픎헞힒헏핂몮삶몒헏헟믊핂푢

∙ 대북제재의 해소 또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

니라 남북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필요한 설비 구축 등에 

있어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북측의 경제적 및 기술적 효과

뿐만 아니라 남측의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의 문제 및 낙후

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점진적이고 단계적 추진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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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빶쭏헟몋힎펻픦엳�힒뫊헪

1. 빶쭏헟몋힎펻푷픒퓒�힒뫊헪

1) 믾홂
빶쭏헟몋힎펻
뫊헪픦
핺멎�

□ 빶쭏헟몋힎펻픦푷짷짝줆핺핆헣쭎픦묻헣뫊헪뫎엶�힒뫊헪
헪킪읊퓒컪쁢빶쭏엳푾컮�힒뫊헪읊캂쫊푢많핖픚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북협력 우선추진과제 대한 설문조사 

결과1)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등 군사안보위험 저감 관련 협

력이 가장 높은 순위로 제시

- 이는 남북접경지역의 국토이용 방향은 남북간의 신뢰기반 구축 및 평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반영함

∙ 제2의 개성공단 등 산업단지 개발협력, 황폐산림 녹화 등 자연환

경 보전 협력,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등 수자원 관련 협력 등이 우

선순위가 높음

- 이는 남북접경지역의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남북협

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  싾않컪, 빶쭏헟몋힎펻픦묻�핂푷짷픎헣�픒믾짦픊옪
몋헪헏·몋헏�졂픒푾컮헏픊옪몮엲펺컲헣몮�힒뫊헪읊
헪킪퍊픒픦짆

∙ 무엇보다도,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한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실천과제는 그 실효성이 더 높으리라 판

단됨

1) 핂캏훎푆. 2013. �핊킪샎읊짦솒맪짪엳킺옪헫컮헣짝킲�뫊헪.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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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힒몒 �힒뫊헪 �힒칺펓

헟몋힎펻
짪헒홓몒

(핞쭎)

DMZ캫�뫎뫟 쩶 혾컿

 ∙ DMZ핊풞픒 퓮뻲큲� 힎헣(캫줊뭚쫂헒힎펻)
 ∙ 헟몋힎펻 핊풞 힎힖뫃풞(Geo-Park) 핆흫
 ∙ 캫�몒쫃풞뫊 캫�� 옪믆앶 풂폏
 ∙ 핞펾몋 쫂헒샎�
 ∙ 칾잊뫎읺샎�
 ∙ DMZ핊풞 �헣쫂믾짦 묺�
 ∙ 킃힎캫�쩶 혾컿
 ∙ 캫졓쩶 혾컿
 ∙ 펻칺줆·뫎뫟쩶 혾컿
 ∙ 팖쫂뫎뫟쩶 혾컿
 ∙ 뿒읺밆 혾컿
 ∙ DMZ믎옪쩚 뫎뫟졓콚

헎�콚 뽇캗컿핳 힎펻 혾컿
 ∙ 힎펻몋햏엳 헪몮읊 퓒 킮컿핳칾펓 퓯컿
 ∙ 킮핺캫펞뻖힎 짪헒� 혾컿
 ∙ 힎펻컿픒 푷 팖쫂캫�찚읺힎 혾컿

묞�핆않 묺�

 ∙ 솧컪뽇캗 솒옪 펾멾
 ∙ 컪 솒옪 혾컿
 ∙ 뺂윧 �펾많큲 풂콯잫 묺�
 ∙ 빶쭏묞�잫 쫃풞

엳픒 캏힣쁢
뫃맒 혾컿

 ∙ 샎 퓮�펺 묻헪헒줆많 퍟컿
 ∙ 묻헪픦핳 멂잋
 ∙ 힎왾핞 핺�풂 혾컿
 ∙ 빶쭏�콚뼒묞윦켊� 멂잋

헟몋짪헒힎묺 혾컿
 ∙ 훊킪 칾펓 헟몋짪헒힎묺
 ∙ �풞묾 줊윦·펞뻖힎 헟몋짪헒힎묺
 ∙ 몮컿묾 뫎뫟 헟몋짪헒힎묺

빶쭏묞윦·
헟몋쩶

�뫟펻맪짪
믾쫆묺캏
(핞쭎)

DMZ캫�·뫎뫟쩶 퓯컿
 ∙ 켆몒 캫�뫃풞 혾컿
 ∙ 퍟�욶흖 쫃삶힎 혾컿
 ∙ DMZ 핞헒먾뿒읺밆 혾컿

켆몒엳 캏힣 뫃맒 혾컿  ∙ UN 힎왾핞 핺�풂
 ∙ 묻헪믾묺 퓮�

빶쭏묞윦 엳힎묺 혾컿  ∙ 빶쭏묞윦엳힎묺 혾컿

솧컪·빶쭏맒 묞�핆않 묺�

 ∙ 솧컪 뽇캗솒옪 혾컿
 ∙ 빶쭏 묞�잫 쫃풞
 ∙ 컪빶쭏  펾퓯묞 묺�
 ∙ 뺂윧 �펾많큲 풂콯잫 묺�

�핊킪샎 빶쭏
캖옪풂 컿핳솧엳 퓯컿

 ∙ MICE�엗큲 혾컿
 ∙ �삶킮칾펓삶힎 혾컿
 ∙ 찚읺힎 혾컿

핞펾몋
쫂헒믾쫆몒

(몋쭎)

짦솒 캫�뻲풚� 묺  ∙ DMZ켆몒캫�뫃풞뫊 펾몒, 퓮뻲큲� 슿핺 �힒

핞펾몋쫂헒 엳 맣
∙ DMZ퐎 쭏힎펻픦 훟쭒윦 �힎쫃솒 묺�

 ∙ DMZ 쪒쩣 헪헣
 ∙ DMZ핊풞 헣믾헏 캫�혾칺 �힒

핞욚: 헣팖헒쭎. 2011. 헟몋힎펻짪헒홓몒. p.103; 퓮팒․핂캏훎. 2016. 헟몋힎펻힎풞헪솒맪컮짷팖펾묺. p.46; 몋쭎. 2015. 핞펾몋쫂헒믾쫆몒. 
pp.32~38,  pp.159~164

4-1  |  빶쭏헟몋힎펻묻�핂푷뫎엶�힒칺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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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헟몋힎펻
푷짷펞
싾읆엳
�힒뫊헪

□ (헟몋힎펻푷짷1: 헣�뫊힎콛많쁳�몋헏푷) 짦
솒킮왾옪켆큲믾짦혾컿픒퓒빶쭏맒킮왾묺�짝쭒퓒믾
혾컿픒�푷짷

∙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은 환경보전과 군사적 긴장환화를 통한 

평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활용은 

통일교류 거점지대에서 접경지역의 역할을 가늠하는데 그 의미가 큼

∙ 남북간 화해와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남북이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교류협력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우선순

위가 환경 분야임

- 환경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다지는데 환경 분야를 시발점

으로 하여 경제, 문화 등의 타 분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환경 분야는 정치·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의 분야와 비교하여 

가장 정치성이 옅은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긴급성에 있어서의 가장 협력

이 요구되는 분야임

- 친환경적 접경지역 활용방향 구상차원에서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활

용을 통한 남북한 상생발전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반 조성을 위하

여 남북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실천과제를 제

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추진과제) 산림황폐화에 따른 산림녹화 사업, DMZ 평화의 

강 조성, 동해·DMZ환경·관광벨트 조성사업의 단계적 구체화

    
□  (헟몋힎펻푷짷2: 헣�뫊몋헪엳�힒) 빶쭏맒킮왾묺�픒

�쭒퓒믾혾컿뫊빶쭏몋헪엳픒펾몒헟몋힎펻픦푷�힒

∙ 통일이 남북 모두에게 공동의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은 평화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의 시발점은 

한반도의 허리인 접경지역에서부터 평화의 토대를 구축해야 함

- 개성공단 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인하여 남북협력이 이루어졌으나 여

전히 남북접경지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평화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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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의 악화와 남북접경지역의 정치적·경제적 긴장 상황 등은 남

북협력관계를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평화기반의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해서는 

협력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지역인 남북접경지역에서부터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북측에서는 남북접경지역의 경제적 협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

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리라 봄

-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에서 남북이 환경·경제적으로 상호이익을 누

리면서 평화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더 나아가 정치·외교·군사·문화적 차

원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밑거름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다시 말해서 남북협력은 우선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하며 평화통일의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함

- 무엇보다도 남북접경지역의 국토이용 방향은 남북 경제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함

∙ 더 나아가 남북 주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

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남북접경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 국가의 지역경제와의 연계 추

진 및 국제자본의 투자 유치를 통해 국제화를 지향해야 함

∙ (주요 추진과제) 통일특구 조성, 남북연결 인프라 조성 및 업그레

이드, 기존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재

개 및 확대 발전, 남북 공동시장 조성사업 등

   
□  (헣�짝몋헏·몋헪헏�졂픒졶숞몮엲�힒뫊헪) 빶쭏뫃

솧킪핳혾컿칺펓, 솧·DMZ몋·뫎뫟쩶혾컿칺펓

∙ 남북 공동시장 및 동해·DMZ환경·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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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푷
짷 �힒뫊헪 혾컿많쁳헟몋힎펻 펾몒많쁳�힒뫊헪 줆핺핆헣쭎묻헣뫊헪


+

몋

칾잊 뽇칺펓 ∙ 맪컿-DMZ헟몋힎펻-쭏
헒펻 샎

∙ 뽛펓엳삶힎 혾컿
∙ DMZ 픦 맣 혾컿 슿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DMZ 
몋·뫎뫟쩶)DMZ 픦 맣혾컿슿

핞펾몋쫂헒 엳칺펓
∙ 핒힒맣짝쭏맣퓮펻펞컪

샎 짪헒 ∙ 칾잊 뽇칺펓 슿


+

몋헪

�핊묺 혾컿 ∙ (몋헪묺) 몋믾컪쭏쭎 짝
핆� 핊쭎힎펻

∙ 핆않 혾컿 칺펓
∙ 빶쭏뫃솧킪핳혾컿칺펓슿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빶쭏헟몋힎펻
픦 짪헒)

빶쭏펾멾 핆않 혾컿
 짝 펓믆엖핂슪 칺펓

∙ 몋픦컮, 솧컮 핺맪 짝
샎, 솒옪 뫃칺 슿

∙ 솧컪뽇캗솒옪, 
컪솒옪 슿

∙ 캫�뫎뫟줆 뫎엶칺펓
∙ �핊묺 혾컿칺펓
∙ 빶쭏 뫃솧킪핳 혾컿칺펓
∙ 빶쭏몋칺펓 핺맪 짝

샎 짪헒 칺펓 슿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

93. 빶쭏묞윦 컿읊
�빶쭏뫎몒짪헒

빶쭏몋칺펓 핺맪 짝
샎·짪헒(맪컿뫃삶, 
믖맣칾 뫎뫟칺펓 슿)

∙ 맪컿뫃삶 짝 믖맣칾뫎뫟
짾힎펻픒 킪�옪 훊, 
펾�, 핆�뫊펾몒샎짪헒

∙ 핆않 혾컿 칺펓
∙ �핊묺 혾컿 슿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빶쭏몋핺맪)


+

몋
+

몋헪

빶쭏 뫃솧킪핳 혾컿칺펓

∙ (뽛칾줊) 샎컿솧(빶�) 
-믾헣솧(쭏�) 잖픒(�믾) 
-훊, �풞, 맪컿힎펻 슿
샎

∙ (쿦칾줊) 묞솧솒 슿

∙ 핆않 혾컿 칺펓
∙ �핊묺 혾컿 슿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빶쭏 빦픦
킪핳)

솧·DMZ몋·뫎뫟쩶
 혾컿

∙ 컲팓칾, 믖맣칾, 풞칾, 
짿숞칾픒핕쁢뫎뫟쩶묺�

∙ DMZ읊 캫�·팖쫂
뫎뫟힎묺 맪짪

∙ 칾잊 뽇칺펓
∙ DMZ 픦 맣 혾컿
∙ 핆않 혾컿 칺펓 슿

90. 짦솒 킮몋헪힎솒
묺캏(DMZ 
몋·뫎뫟쩶)

뽇칾펓픒 �
뽛펓엳삶힎 혾컿칺펓

∙ 샎컿솧(빶�)-믾헣솧(쭏�) 
잖픒(�믾)-훊, �풞, 
맪컿힎펻 슿 샎

∙ 칾잊 뽇칺펓 슿 93. 빶쭏묞윦 컿읊
�빶쭏뫎몒짪헒

4-2  |  헟몋힎펻픦홓헏푷짷펞싾읆훊푢�힒뫊헪(팖)

핞욚: 펾묺힒핟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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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뫊헪쪒�힒짷팖

1) �힒뫊헪픦
삶몒쪒
�힒짷팖

□ 읊믾짦픊옪몋짝몋헪헏�졂픒몮엲헟몋힎펻픦푷짷
펞싾않헪킪뫊헪픦삶몒쪒�힒짷팖픒헪킪몮핞

∙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

고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및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활용

방향을 설정

∙ (단계별 추진방안) 접경지역 자체 내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기반

으로 남북협력초기단계, 남북협력확대단계, 경제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심화 단계별로 추진방안 제시

믆잊4-1  |  헟몋힎펻픦삶몒쪒�힒짷팖

핞욚: 펾묺힒핟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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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힒뫊헪 빶쭏엳�믾삶몒 빶쭏엳샎삶몒 빶쭏엳킺삶몒
빶쭏 뫃솧킪핳 ∙ 빶� 헟몋힎펻 뫃솧킪핳 혾컿 ∙ 쭏� 헟몋힎펻 뫃솧킪핳 샎∙ 몋헪헏·힎펻맒훊짊묞윦컿

솧·DMZ몋·
뫎뫟쩶 ∙ DMZ 빶� 헟몋힎펻 맪짪 ∙ DMZ 빶쭏뫃솧맪짪짝핆않

혾컿
∙ 컲팓칾-믖맣칾-풞칾-짿숞칾

쩶 혾컿
�핊묺 ∙ 헟몋힎펻몋헪묺몒짝�힒 ∙ 쭏뽆솧엳퓮핓픒�캏핂핃 ∙ 맪컿뫃삶뫊 펾몒 �핊묺

빶쭏펾멾 핆않 ∙ 빶�솧컪맒솒옪짝�솒멂컲 ∙ 빶쭏헟몋힎펻펾멾핆않혾컿 ∙ 빶쭏펾멾핆않혾컿짝샎

맪컿뫃삶 짝 믖맣칾뫎뫟 ∙ 맪컿뫃삶 짝 믖맣칾뫎뫟 칺펓
핺맪 믾짦 잖엶 ∙ 맪컿뫃삶 짝 믖맣칾뫎뫟 핺맪∙ 맪컿뫃삶 짝 믖맣칾뫎뫟 샎

칾잊뽇 ∙ 맪컿힎펻 칾잊뽇 ∙ 맪컿 짝 헟몋힎펻 칾잊뽇 ∙ 헟몋힎펻 짝 쭏헒펻 칺펓
샎

DMZ 픦 맣 ∙ 빶쭏뫃솧쿦펻뫎읺몒쿦잋 ∙ 핒힒맣짝쭏뫃솧쿦펻푷 ∙ 빶쭏 뫃솧쿦핞풞 푷 샎

뽛펓엳삶힎 ∙ 뽇칺펓 힎펻픒 짢�픊옪
뽛펓엳삶힎혾컿많쁳힎컮헣

∙ 샎컿솧 짝 믾헣솧픒 킪�옪
뽛몋힎 핳 많쁳컿 힒삶

∙ 훊, �풞, 맪컿 힎펻 슿픊옪
샎

핞욚: 펾묺힒핟컿.

4-3  |  �힒뫊헪픦삶몒쪒�힒짷팖

□ (1삶몒: 빶쭏엳�믾) 쭏줆헪멾짝빶쭏뫎몒많맪컮쇦믾핂헒
펞쁢줆핺핆헣쭎픦묻헣뫊헪90펞싾않헟몋힎펻픦맪짪픒믾짦픊
옪헟몋힎펻핞�뺂픦몋햏엳맣읊�뺂헏펻얗맣

∙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및 대북제재 완화에 따

른 남북경협을 접경지역 내에서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따라서, 1단계 접경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남한 자체적인 내

적역량 강화를 통해 남북협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삶몒: 빶쭏엳샎) 빶쭏샎픦핺맪짝빶쭏뫎몒힒헒픒�빶
쭏쭒퓒믾많혾컿쇶펞싾않빶쭏엳샎�힒짷팖잖엶핂푢

∙ 남측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 참여 기

반 강화 및 확대

□ (3삶몒: 빶쭏엳킺) 쭏줆헪멾짝샎쭏헪핺퐒펞싾읆빶쭏
뫎몒맪컮펞싾않빶쭏헟몋힎펻맒묞윦킺, 헒졂헏묞윦읊졷
옪펺빶쭏묞윦엳킺�힒짷팖삶몒

∙ 민간중심의 남북협력 추진, 기술협력 및 남북 공동투자 등의 경제

협력, 남북간 동질감 회복, 접경지역 내외 지역으로의 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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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헟몋힎펻픦
8맪뫊헪쪒
�힒짷팖

□ 빶쭏뫃솧킪핳(Eco-market) 혾컿

∙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기반 조성과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기반 마

련을 통해 심적 인적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남북측 상품의 남북한 소비재시장 진출과 소비 상품시장 통합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에 공동시장 조성사업을 추진

∙ (남북한 시장 통합 및 점진적 통일 추진) 시장을 기초로 경제통일

을 우선적으로 추진,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함

으로써 점진적 통일 추진을 통해 ‘작은 통일’을 실현

∙ 남북 공동시장은 기존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남북한 주민간

의 이질감을 해소하여 민족의 동질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서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음

- 더 나아가 남북 양측에 모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조성사업

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통일대비
교류기반 마련

믆잊4-2 |  믾홂픦샎헏몋칺펓뫊빶쭏뫃솧킪핳픦�핂헞

         핞욚: 펾묺힒핟컿.

∙ 이 외에도, 남북 공동시장은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접경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쟁력 및 주민복지 향상을 함께 꾀할 수 있음

- 접경지역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산업 추진 및 이와 연계한 

지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선순환적 낙후지역 개발 추진



헪4핳빶쭏헟몋힎펻픦엳�힒뫊헪 ․ 73

캏킪핳 캏 핳헞 삶헞 몮엲칺

뽛칾줊
뫃솧킪핳

믊묞
뽛펓
캏

∙ �몋, 줂뫃 핺짾읊 � 캏컿
∙ 캫칾힎퐎 쿦푢힎픦 헟믊컿

∙ 쿦·칾잊펞싾읆몋핟힎


∙ 캏 헎핳믾쿮 짝 킪컲 쭎혿
∙ 풂콯킪컲짝�얗쭎혿짝뽆
∙ 푾큲, 뫎몒킪컲슿�믾샎삶퓒

�핞푢

∙ 쭏 킫얗빪픒 몮엲
‘탎’픎 헪푆

∙ 샎쭏헪핺 칺

쿦칾줊
뫃솧킪핳

믊
펂펓 짝

퍟킫
쿦칾줊

∙ 쭏픎 2014뼒펞 핂펂 2015뼒펞솒
쿦칾펓픒3샎젇먾읺옪힎헣몮힏헟
캫칾흫샎읊 맣혾(VOAKOREA, 
2015.12)

∙ 2013뼒 샎찒 2015뼒펞쁢 펂얗핂
21.9% 흫많(�몒�, 2015)

∙ 2015뼒쿦칾줊쿦�팯픎1펃�잚삺얺
(KOTRA, 2016, p.41)

∙ 훊짊맒 힏헟 묞윦뫊많 캏샎헏픊옪
뽠픚

∙ 훟묻 슿픦 묻많펞 펂펓뭚 잲
∙ 쭏펂컮 뽆
∙ 솧엳펂컮픒 풂믾 퓒

퓮윦쭎혿
∙ 뫃솧킪핳 핓힎컮헣핂

캏샎헏픊옪 펂엲풎(컪)

∙ 쿦칾줊 짝 펂컮 슿픦
헣쫂 �킮

∙ 쫂팖뫎엶 칺
∙ 샎쭏헪핺 칺

칾줊
뫃솧킪핳

힎펻
칾

∙ 캏 �쪒컿핂 뽠팒 캏컿핂 �
∙ 퓯홓맪얗 많쁳
∙ 뫃솧킪핳 핓힎컮헣핂 캏샎헏픊옪

핞퓮옪풎

∙ 삲퍟 힎펻픦 칾픒
힟·짾콯킪컲 푢

∙ 뺗솧·많뫃킪컲 푢
∙ 헒줆잲풞먾앦펞싾읆졂샎졂

힏헟 묞윦뫊많 캏샎헏픊옪
빼픚

∙ 쭏 칾줊펞 샎
헣쫂 �킮

∙ 캫칾컿, 캏컿짝쿦푢
혾칺푢

∙ 샎쭏헪핺 칺

 핞욚: 펾묺힒핟컿.

4-4  |  빶쭏뫃솧킪핳픦캏�펞싾읆핳삶헞짝몮엲칺

∙ 남북 공동시장의 주요 거래품목은 농축산물, 수산물, 특산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상품특성에 따라서 남북 공동시장의 입지나 

사업 추진방향은 차별적으로 구상 및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주요 거래품목인 농산물, 수산물, 특산물 특성에 따른 남북한 

공동시장에 대한 장단점 및 고려사항을 통해서 남북 공동시장 조성지

역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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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공동시장) 남북 공동시장 조성 사업은 남북 접경지역의 평

화기반 조성과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기반 마련을 통해 심적 인적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존 남북경협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

하여 민족의 동질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데서 평화통일의 초석 마련

- 남북 공동시장은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접경지역의 낙후된 지역

경쟁력 및 주민복지 향상을 함께 꾀할 수 있음

∙ 남북접경지역의 천혜의 자연보호를 통한 친화경적 국토이용을 

추구하며 공간적·신뢰적 측면의 단계적인 확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남북 공동시장은 지역별 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사업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반의 지역자립기반 마련, 주민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접경지역의 지역개발 모델로 활용가능

믆잊4-3  |  빶쭏뽛쿦칾줊뫃솧킪핳픦�힒짷

       핞욚: 펾묺힒핟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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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빶쭏 쿦칾줊 뫃솧킪핳픦 핓힎컮헣

 - 빶쭏핂솧킪펞퓖퓖쿦핖쁢뫃솧맪
짪픦킪뻖힎많�칺펓팒핂�짝맪
짪힎펻 컮헣

 - 쭏힎펻맪짪핮핺엳몮엲푢콚옪쁢
힎펻칺펓 몋햏엳, 핺 뫃믗힎퐎픦
먾읺 짝 많쁳컿, 믾홂 핆않 킪컲
슿픦몮엲읊��핞픦킲컿슿핂
핖픚

 - 빶힎펻맪짪핮핺엳몮엲푢콚옪쁢
샎쭏헣�믾혾, 힎펻픦펻칺컿․칾펓
몋햏엳․짾쿦푢․힎읺헏몋슿핂핖픚

∙ 빶쭏엳�믾삶몒 �힒짷팖

 - 샎쭏뫎몒많몋캗묻졂핊몋푾빶솓
핞헏핆 힎펻맪짪 �쿦

 - 섾핂�믾짦픦쭏�몋쭒컫픒�
헟몋힎펻 맪짪 몒 잖엶

 - 헒�헏핆칺펓몒펞싾읆묞�핆않
킪컲 슿 멂컲

 - 힎펻몋헪몋햏엳�헏픒�빶쭏엳
훎찒

∙ 빶쭏엳샎삶몒 �힒짷팖

 - 빶헟몋힎펻맪짪픒�힎펻몋햏
엳(힎펻칾펓펻얗, 힎펻훊짊 �펺
샎, 힎펻켆쿦픦�핊믾믖잖엶슿) 
칾픒 � 빶쭏엳 �쿦

 - 쭏�킪핳혾컿, 묞�킪컲멂컲힎풞
슿픒 �힒

 - 몋헪뫃솧�컿뫊먾앦읊�힎펻
캏뫎컿핂흫샎쇶펞싾않힎펻뫃솧�
컿

∙ 빶쭏엳킺삶몒 �힒짷팖

 - 빶쭏엳핂맣쇦졂핞퓮옪풂짊맒
맒먾앦읊�핂퐎�픒�
핂 뫃솧�옪 짪헒

 - 뫃솧칾펓뫊뫎엶쇪삲퍟펾몒쭒퍊
엳칺펓픒짪뭂펺뫎몒컿흫힒짝
�힎펻픊옪 컿뫊샎

 - 짊맒훟킺픦빶쭏엳짝뫃맒헏·킮
왾헏칾픒�빶쭏삶핊몋헪컿

핞욚: 펾묺힒핟컿.

믆잊4-4  |  빶쭏뽛쿦칾줊뫃솧킪핳픦삶몒쪒�힒짷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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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솧·DMZ몋·뫎뫟쩶혾컿칺펓픦삶몒헏묺�

∙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의 주

요내용 중 그린3각에 기반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해·DMZ

환경·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단계적 구체화가 필요함

-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 및 남북공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문

화 및 관광분야의 과제 모색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동해·DMZ환경·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접경지역 내에 새로운 협력관계

와 협력구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및 군

사적 신뢰구축의 단계적 발전과정 속에서 가능

∙ DMZ환경벨트 조성사업은 남북접경지역의 생태적 자원을 효과

적으로 관리 가능한 지역, 평화공원 조성 입지가 가능한 지역, 향

후 국제적 생태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 (남북협력초기) 한반도 DMZ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반

도의 생태계 보전과 남북간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포함한 접경

지역을 평화협력 구축을 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남측 접경지역을 시발점으로 주요 생태자원과 관광을 위한 문화 및 역

사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및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개발여건 조성

- DMZ 접경지역의 남한지역 개발을 단독 추진, 각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개발, DMZ 접경지역 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 (남북협력확대) 개발 여건이 조성된 후 중·후반기에는 국제적 관

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남북한 상호 경제이익을 실현하도록 장기

적 확대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평화를 기저로 한 관광교류는 국가간 자유왕래를 통해 적대감 및 이질감을 해

소하고 상호 이익증진 및 신뢰구축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생태관광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남북협력 증진 및 생

태자원 등의 가치 및 홍보에 중점을 둠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

외 또는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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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북한의 사업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 이익 추구 방안 및 

남북관계의 평화기반 정착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및 발전

-  DMZ 접경지역의 남한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기반 조성, 생물권 보

전지역 지정을 위한 남북간 협의와 동시에 민통선 이남 지역에 대한 

개발을 우선 추진, 남한 지역의 교통인프라 기반 시설 조성

∙ (남북협력심화) DMZ를 생태 및 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중장기적 조성이 요구됨

-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설악산을 동해안 국제관광벨트와 연계함으로

써 남북관광벨트 조성사업의 발판 마련

- 따라서, 동해·DMZ환경·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중장기적 계획을 토대

로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중

심으로 한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데 있음

-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벨트의 개발 논의, 동해안지역에 남북한 

교통 인프라 연결망 구축

-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벨트의 본격적 개발 추진, DMZ 접경지역

에 한반도 국제평화·생태평화공원을 연계하는 관광코스·상품 개발

∙ 이는 녹화사업 및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및 재난방지 사업 등과

도 연계하여 구축 가능계획 수립이 필요함

- 개성시를 기점으로 산림복원 녹화사업 확대발전 및 임진강과 북한강 

건설을 통한 남북의 공동 수자원 관리 및 홍수방지 사업과 연계시켜 

중장기적 계획 구상이 요구

- 이 외에도 분단된 교통망의 복원 및 확충으로 남북간 연계를 위한 인

프라 조성 사업과도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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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핊묺혾컿

∙ 남측 접경지역 내 문화특구 및 경제특구 설치 등을 통해서 남북교

류 확대 및 국제적 투자, 관광 자유지역으로 한반도 경제 및 문화

공동체 구축 

- 통일경제특구 논의는 개성공단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남북관계 

변화 필요성으로 재부상 되고 있음

- 남측은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을 북측은 노동집약적/자원 집약적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계와 보완을 통한 효율성 있는 특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

음(손기웅 외, 2009a)

∙ 통일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 마련 및 별도의 권한을 가

진 독자성을 지닌 별도의 구역으로 상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일경제특구법(안)은 남측 접경지역 내에 북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

제특구를 설치하는데 있음

- 우선적으로 접경지역의 개발과 한반도의 평화 안보유지를 기저로 추진

-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남북통합 기반 마련이 가능한 사업 추진 및 전략 구상

- 남측 접경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의 지역발전에 부응하며 소외된 지

역을 중심으로 평화지대 조성이 가능하여야 함

∙ (남북협력초기) 통일경제특구법(안)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남측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통일특구 계획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남북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추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음

- 이 외에도,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의 발전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 조성이 가능하리라 봄

- 북한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통일대비 

성공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사업 구상 및 발전 방안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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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확대)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 및 우호적 여건의 조성 후, 

남북한 통일특구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및 

북한노동력 유입을 통한 남북 상호이익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남북협력심화)  통일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성공단사업과 연계시켜 남북간 노동력의 연계와 보완

을 통해 남북경협을 본격화시켜야 함

묺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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푾컮, 묾칺믾힎

짝 묾칺킪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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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묺
힎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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샎�옇 콚콛
퓒풞핳: 

묻줂�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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퓒풞핳: 

�핊쭎핳뫎

샎�옇 콚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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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줂�읺

샎�옇 콚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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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줂�읺

핞욚: �푷. 2015.  몋믾솒픦�핊몋헪쪒묺펻퓮�짷팖짝뫊. 몋믾펾묺풞. p.26

4-5  |  �핊몋헪묺뫎엶쩣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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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 및 남북 교통망 연결 등의 교통 인프라 조성 및 확충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통일대비 남북협력 기반 조성

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 (남북협력초기) 남측 접경지역의 포함한 통일대비 기반조성을 위

해서는 동서녹색평화도로, 춘천~고성간 철도 사업 등의 남측의 

동서간 도로 및 철도 등의 인프라 조성 추진

- (동서녹색평화도로2),3)) 접경지역의 기존 시가지 연계를 통한 동서간 

교통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동쪽으로는 강화군에서부터 서쪽으

로는 고성군 구간의 교통축 확충사업 추진

- 접경지역의 중심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생활권 연계 및 물류 

유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접경지역 일대에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친

환경적 개발을 유도

-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하

의 동해·DMZ환경·관광벨트 조성 사업 및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서 필

수적인 사업에 해당함 

※ 강화, 파주, 양구, 철원, 화천, 인제군 연결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

로 추진 중이며, 연천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임

- (서해평화도로4)) 서해연안지역의 물류체계 확보 및 남북교류 활성화

에 대비한 동서녹색평화도로부터 영종도-강화도-교동도까지의 교통

망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춘천~속초 철도사업5)) 춘천~속초 철도건설 (단선전철 93.9km)을 추

진함으로써 수도권 및 강원도와 동해권에 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낙

후지역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접경지역 경제 발전 도모가 가능함

2) 헣팖헒쭎. 2011. 헟몋힎펻짪헒홓몒. p.80
3) 헣핞�쭎. 2017. 헟몋힎펻짪헒홓몒쪎몋(팖). pp.176~177
4) 헣팖헒쭎. 2011. 헟몋힎펻짪헒홓몒. p.82
5) 묻�묞�쭎�솒멂컲뫊. 2016. 뫃퍋칺펓핆“��-콛��솒멂컲칺펓” 쫆멷�힒. 2016뼒7풢

11핊쫂솒핞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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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확대) 남북협력 및 통일이후 국토이용을 위해서는 중단

되었던 기존의 남북접경지역의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교통망 복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 기반 조성이 가능함

-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관련 인적․물적 

왕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남북간 협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나 실질적 

운향은 이루어지지 못함6)

-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경의선 개성-신의주 개보수 등

의 사업은 중단 및 연결이 완료된 경의선과 동해북부선의 경우에도 실

질적인 운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하의 접경권 개발을 위해서는 경원선과 금강

산선 연결을 위한 사업 재개 및 복원이 중요함

∙ (남북협력심화) 남북 접경지역 이외에도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에는 남북간 도로 및 철도 확대를 통해 통일대비를 강화함으

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믆잊4-5  |  솒옪짝�솒빶쭏묞�잫펾멾(묻�묞�쭎)

핞욚: 쁂큲�잖�, (묻�쭎 훊푢펓줂)빶쭏�솒 삶헖묺맒 멂컲..�핊킪샎 샎찒 2015뼒 묻�쭎 훊푢 헣�뫊헪
�힒몒. 2015.1.27.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0861 (�홓헟콛빮힪: 
2017뼒5풢7핊)

6) 짦솒핂퍊믾. 핂캏훎. 빶쭏헟몋힎펻픦뫃솧짪헒픒퓒헣�뫊헪
http://blog.naver.com/chhioo/90143766916 (�홓헟콛빮힪: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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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맪컿뫃삶짝믖맣칾뫎뫟칺펓핺맪짝샎·짪헒

∙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야 할 남북협력 사업에는 기존에 추진 및 진행되었던 남북협력사

업을 재개하고 확대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추진 및 시행되었다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중단된 

남북협력 사업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의선 및 동해선 철

도․도로연결 사업 등이 있음 

- 개성공단 근로자 불법 구금,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현재는 북한 핵

개발  등으로 인한 남북 갈등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사업은 중지됨

- 금강산 관광사업 또한 1998년 11월 해로관광이 개시되었으며, 육로 

관광은 2003년 9월 이후 실시되었으나 2008년 7월에 일어났던 관광

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시 고려사항)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대북관광을 허용하고 남북의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

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야 함

- 금강산관광사업이 재개 및 확대되기 위해서는 보다 국제화된 관광사

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으로서의 금강산관광 사업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국

제적인 주요 관광수요처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개성공단사업 재개 시 고려사항) 개성공단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극복, 국민의 공감대 형성, 주변 국가

들과의 협력 도출, 북한의 수용 가능성 제고를 고려해야 함

- 다양한 제재 조항들에 따라 개성공단 내에 금융기관을 운용하기 어렵

고,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현금이 북한당국의 WMD개발에 사

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7) 해소할 필요가 있음

7) 푾읺헣쭎쁢맪컿뫃삶많솧훟삶멾헣픒짪졂컪믊옪핞핒믖슿쭏픊옪얺많쁢솖핂쭏
픦WMD옪믆앶펞믾펺삲쁢핓핳픒샎뺂푆펞짫짢핖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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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

는 한편, 개성공단을 북한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내고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북한의 동의 여부는 국내 정치·안보적 필요성과 경제적 수요,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과의 관계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함 

- 개성공단사업이 재개될 경우에는 예전의 상태를 복구하는데서 더 나

아가 남북경제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의미를 두고 조정 및 확대해 

나가야 함

∙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 및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추진하여야 할 단계별 계획 및 협상방안 마련이 필요함

∙ (남북협력초기) 기존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의 부정적 측

면과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문제점 해결을 통한 재개 및 협력방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긍정적 측면) 북한의 저렴하고 질적으로 양호한 노동력 활용, 고비용 생

산구조에 직면한 국내기업들의 활로 개척, 남북상생 경협 모델의 실행, 한

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투자 가능(경기개발연구원, 2012 , p.303)

- (부정적 측면) 북한 노동력의 높은 비용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정부지

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 정치논리 우선의 개성공단 운영방식과 이에 따

른 내재적 모순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경기개발연구원, 2012, p.303)

- (협상방안) 사업재개를 위한 협상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 요구됨 

∙ (남북협력확대) 남북협력 시범사업으로 개성공단의 목표와 달성

은 어느 정도 보여줬으므로 남북긴장이 완화되면 개성공단사업 

재개 및 제2·제3의 개성공단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은 단순한 임가공 단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관련 기술교

육 등 생산과 인적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8)

8) 짦솒핂퍊믾. 핂캏훎. 빶쭏헟몋힎펻픦뫃솧짪헒픒퓒헣�뫊헪
http://blog.naver.com/chhioo/90143766916 (�홓헟콛빮힪: 2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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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방안)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확대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 지속, 대국민 설득 및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

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남북협력심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간 화해․협
력 및 교역체계가 완비될 경우에는 지속적인 운영 및 발전 가능성

에 중점을 두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는 정치․군사논리가 경제논리에 우선하며 개성공단사업은 남

북한의 정치․군사적 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개성공단을 보완할 배후지역을 선정하여 배후지역의 역할을 제시하고 

향후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현재의 남측의 통일경제특구 구상에 따른 통일경제특구의 조성 

및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나 활용방안을 기반으로 북측의 개성

공단 사업과 남측의 통일특구 사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협상방안) 개성공단 재가동,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

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남측의 통일특구와 함께 연계시키기 위한 

남북간의 협상 및 국제사회와의 동의도 필요함

□ 칾잊펞싾읆칾잊뽇칺펓

∙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에 수차례에 걸친 산림복구지원을 요청

한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이 산림협력을 통해 현재의 경

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 마련이 가능

- 남북한 환경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및 상

황을 고려할 때 산림분야의 협력이 시급한 실정임

∙ FAO9)는 북한 산림 면적이 1990~2010년간 820만 ha에서 566만 

ha로 감소하여 전체 산림면적의 30% 정도가 사라졌음을 추정함

9) FAO, 2017, Crop Prospect and Food Situation, No.1, http://www.fao.org/3/a-i690
3e.pdf(�홓헟콛빮힪: 2017뼒5풢2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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핞욚: 콞믾풓푆. 2014. p.125(홚), 몋쭎�힎쫃솒믾짦픊옪쪎�힎쭒컫멾뫊(푾)

믆잊4-6  |  쭏힎펻픦칾잊

-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에 산림복구 지원을 요청한 바 있

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산림복구 요청을 받아들여 산림협력을 남측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봄

핞욚: 펾묺힒핟컿

믆잊4-7  |  쭏힎펻픦칾잊

∙ 산사태 등의 재난·재해의 우려가 있는 산지 및 하천 등에 산림훼

손지 복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및 관리 

복원을 위하여 복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산림황폐화가 심한지역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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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초기) 이미 개성공단이 설립된 개성을 중심으로 한 접

경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구 및 조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합

∙ (남북협력확대) 접경지역은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로 평화를 기반으

로 한 남북간 신뢰 구축 및 토대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임

∙ (남북협력심화) 점차적으로 개성지역을 시작으로 산림황폐화가 

심화된 다른 접경지역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남북

간 산림협력은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DMZ 픦맣혾컿칺펓픦삶몒헏·홓헏헟믊

∙ 남북한의 하천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

화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손기웅 외,  2014, p.207)

- 공유하천을 공동관리 함으로써 남북 양측의 상호신뢰를 증진시킴으로

써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

-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라는 외부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

했을 뿐만 아니라 북측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DMZ 평화의 강 조성 사업은 남북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함

∙ (남북협력초기) 초기에는 남측이 댐 보수 및 발전설비 비용을 지

원하면서 생산 전력의 대부분을 북측이 사용하도록 협력하는 대

신 하류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진강 유역과 북한강 유

역의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를 추진하는데서 시작(손기웅 외, 

2014, p.210)

- 이를 위해서는 북한강 유역의 발전소 건설 및  녹화산업 등의 각종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사활동 및 지원, 공사 및 작업, 운영을 위해서는 

남측 인원의 출입 보장이 마련되어야 함(손기웅 외,  2014, p.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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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확대) 이후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을 좀 더 확대 발

전하여 남북 공동협력을 통해 방재, 군사시설로 훼손된 지역의 생

태계 복원,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

-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및 유역 개발을 통해 한반도 중북부 내륙의 남

북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 가능함

- 임진강은 평강군과 철원군에서 개성시와 파주시에 이르는 남북접경지

역의 유역권으로 남북간의 인적교류 이외에도 물적 교류가 용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용이함(김동성 외, 2011, p.114)

- 임진강 유역의 수해·화재·산림병충해·전염병 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농업협력, 유적 발굴 및 복원, 교통 및 물류망 연결 등의 사업을 추진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김동성 외, 2011, p.114)

∙ (남북협력심화) 범정부 차원의 남북한 양자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종합적 접근방식이 요구됨

- 남북한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예를 들어 남북한 군사적 협의를 위한 

통일부, 발전시설 구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림녹화를 위한 산림

청 등의 남북한 관련 기관의 추진체계를 구성

- 남북간의 신뢰구축의 수준에서부터 제도적 여건, 예산규모, 현단계의 

추진가능성 및 고도의 정치적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에 따라 단계적·

종합적으로 추진

□ 뽇칾펓픒�뽛펓엳삶힎혾컿

∙ 평화통일시대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 중의 하나로 남북한 환경 및 

경제 공동체 형성의 구체화가 가능한 조성사업임

- (환경적 측면) 녹화사업을 통한 녹색공간의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을 통

한 환경 제공이 가능

- (경제적 측면) 북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적 소득 증

대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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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농업협력단지 조성을 통한 편익 발생은 남북간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지역의 선정은 남북접경지역에서 농업협력 취지에 부합

하는 농촌지역이면서 동시에 남북교류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신

중을 요함

- 취약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증대 및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남북한의 정책적 관

심과 지원이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남북간 농업협력 가능지역은 기존의 농업지역 및 녹화사업을 통한 

농업조성 가능지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초기) 남북접경지역의 농업협력사업의 대상지로는 초기에

는 대성동(남측)과 기정동(북측)을 시초로 하여 농경지 확장 가능성 

진단을 통해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음

- (남북협력확대) 농경지로 개간사용이 가능한 파주지역, 철원지역, 또

는 기존의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성지역 등으로 확대해 가

능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음

- (남북협력심화) 농업협력단지 조성을 통한 남북한 주민의 소득 증대의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확대 발전 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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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멾옮짝헣�헪펆

1. 펾묺픦멾옮짝헣�헪펆

1) 멾옮 □ 쫆 펾묺쁢헟몋힎펻픦빶쭏뫎몒짝맪컮헣솒펞싾않헟몋힎펻몋햏엳맣
짝묞윦엳픒퓒킲컿핖쁢삶몒쪒푾컮쿪퓒�힒뫊헪읊헪킪

∙ 접경지역을 평화와 화해 공간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하에서 

접경지역의 개념 및 활용방향을 제시함

∙ (평화정착을 위한 인식의 전환) 남북접경지역은 남북한 대결 및 

단절의 공간이 아닌 남북한 화합과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평화

와 협력의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접경지역 활용방향 1: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활용) 평

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간 신뢰구축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추진

∙ (접경지역 활용방향 2: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촉진) 남북간 신뢰구

축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경제협력을 연계한 접경지역

의 활용 추진

□ 믾홂픦헟몋힎펻뫎엶몒짝칺펓멎�읊�컪줆핺핆헣쭎묻헣
뫊헪퐎뫎엶핖쁢칺펓픒컮헣, 헟몋힎펻맪짪뫊빶쭏뫎몒맪컮
펞싾읆�힒뫊헪픦삶몒쪒�힒짷팖픒헪킪

∙ 접경지역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① 남북관계 개선 

이전에는 접경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쟁력 강화시킴으로써 

접경지역의 내적역량 강화를 통한 통일기반조성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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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헣�헪펆

∙ ②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재개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활용방향 설정 및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 (남북협력초기단계)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이전

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90에 따라 접경지역 개발을 기반으

로 지역 자체 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북화해기 진입 전에 남

북교류를 위한 기반 마련

∙ (남북협력확대단계) 남북대화의 재개 및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에 따른 남북교류를 위한 사업별 추진방안 제시

∙ (남북협력심화단계) 북핵문제 해결 및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남

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한 접경지역 간 교류 심화, 전면적 교류

를 목표로 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방안 제시

□ 잖힎잗픊옪쫆펾묺쁢빶쭏헟몋힎펻픦맪짪짝빶쭏뫎몒맪컮펞싾읆
헟몋힎펻픦빶쭏묞윦엳픒퓒헣�헪펆픒헪킪

□ (빶쭏헟몋힎펻픦홓몒쿦잋) DMZ읊빶쭏헟몋힎펻픦뫃
맒픒홓헏, �몒헏맪짪뫊뫎읺짝힎샎혾컿픒퓒믾쫆짷팖
잖엶핂푢

∙ 친환경적 남북접경지역 국토이용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난개발 

방지, 지뢰제거 등을 포함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이용 추진

계획 수립 요구

□ (빶쭏뫎몒퐎헟몋힎펻픦쿦컿픒짦폏헪솒잖엶) 빶쭏엳픒�묻
�맪짪�졂펞컪믾홂픦‘헟몋힎펻힎풞쪒쩣’픒맪컮푢많핖픚

∙ 남북 접경지역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남북관계와 접경지역의 특수

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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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유기적 협

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함

□ 쩢쭎�헏헟몋힎펻맪짪짝뫎읺�힒짷팖짝쭎�쪒·힎핞�쪒헟몋
힎펻�힒�몒묺�짷팖픒잖엶퍊

∙ 접경지역의 개발·관리지구 선정을 위하여 부처·지자체간 협력체

계 구축이 필요하며 각 부처가 공동으로 협업하기 위한 추진체계 

또는 범부처 차원의 별도의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구성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동도 개발 사업 및 타 기

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을 위한 부처·지자체간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콚푢핺풞혾삺짷팖잖엶) 헟몋힎펻픦맪짪뫊빶쭏엳칺펓픦�힒짝
킲픒퓒컪쁢콚푢핺풞혾삺짷팖잖엶핂푢묺쇶

∙ (남북협력기금 활용) 정부의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

는 민관협력을 통한 남북협력기금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효율

적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함

∙ 예를 들어, 남북협력기금과 민간자본과의 매칭 펀드 방식을 활용

하여 남북협력 추진에 있어서 공동의 이득 마련 및 효율성 추구

∙ (민간자본 유치) 남북간 인프라 조성 및 업그레이드 사업이나 통일

경제특구 조성 사업 등 대규모의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의 적극적 유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제적 이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서 

민간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남북관계 개선시 개혁 및 개방으로 인한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 발

굴 및 추진을 통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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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빶쭏뫎몒맪컮펞싾읆샎쭏헪핺픦삶몒헏퐒) 쭏줆헪멾짝빶
쭏뫎몒맪컮픒�빶쭏쭒퓒믾읊혾컿몮섢빦팒많빶쭏엳
펞싾읆샎쭏헪핺픦삶몒헏퐒많푢

□ 믆엊펞솒쭖묺몮묻헪칺픦샎쭏헪핺믾혾펞뫃혾쿦핖쁢빶쭏
헟몋힎펻핂푷짷팖잖엶핂푢

∙ 한반도 차원의 경제 및 환경협력을 통한 남북접경지역의 활용방

안이 시급하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기조의 흐름에 공조할 필요가 있음

2. 펾묺픦컿뫊퐎뫊헪

□ 쫆펾묺쁢믾홂헟몋힎펻뫎엶칺펓픦몒헞멎�읊�컪킲컿핖쁢 
헟몋힎펻픦푷짷픒헪킪픊옪턶줆핺핆헣쭎묻헣뫊헪(2017.7) 
훟헟몋힎펻뫎엶헣�쿦잋짝�힒몒쿦잋힎풞핂많쁳

∙ 문재인 정부 정책이 기존 사업이나 계획 등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

는 정책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이나 계획 검토를 통해

서 남북관계에 따라 추진해야 할 접경지역의 활용방향을 제시함

□ 쫆펾묺쁢빧쇪헟몋힎펻픦맪짪짝뫎읺읊퓒컪쁢헟몋힎펻픦캖
옪풂맪뼞뫊핆킫펞컪홓헏푷짷픒컲헣짝핂펞싾읆�힒
푾컮쿪퓒�힒뫊헪읊헪킪픊옪턶헟몋힎펻뫎엶헣�멾헣펞샎픟

∙ 종합적 접경지역 활용방향은 통일이후 남북한의 관문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남북한의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통일대비 접

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기반 조성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 한반도 미래를 위한 남북 접경지역의 역할과 이에 따른 추진방안을 위

한 접경지역에 관한 새로운 개념 및 문제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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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관

계 개선에 따른 우선순위 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함

- (1단계) 남북관계 개선 이전에 접경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내

적역량 강화 및 남북화해·통일기반 조성 마련

- (2단계)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및 남북대화 진전에 따른 남북 화해단계

- (3단계) 국내외 대북제재 완화 후 남북협력 단계별로 추진과제 제시

□ 킲컿핖쁢헟몋힎펻픦짪헒몒짝칺펓픒퓒컪쁢헟몋힎펻푷
픒퓒쩣·헪솒슿픦펺멂쭒컫픒�컪�핊샎찒삶몒헏헟몋힎펻픦
푷짷짝삶몒쪒�힒뫊헪읊헪킪

□ (뫊헪1) 헟몋힎펻푷픒퓒펺헪킪푾컮쿪퓒�힒뫊
헪읊샎캏픊옪�힒뫊헪쪒묺�헏핆삶몒쪒헒얃몒짝킲짷팖잖
엶펞뫎펾묺많푢묺쇶

∙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순위로 선정한 8개의 추진과제별 실효성 있

는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대북제재 및 규제 등의 관한 연구 및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할 규제 등의 연구도 필요함

∙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화해조성기, 

남북화해기, 남북협력기에 따른 8개의 세부 추진과제의 단계별 

계획 및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 연구도 필요함 

∙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 실행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함

□ (뫊헪2) 힎콛컿짝킲컿핖쁢샎쭏뫎엶칺펓�힒픒퓒
컪쁢묻뺂·묻헪·쭏쪎쿦읊졶숞몮엲펾묺많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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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국내변수로는 경제 변수이외에도 사업추진 이해관계

자의 갈등 및 국민 정서 등이 있으며 국제변수로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반하지 않는 틈새시장 공략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북핵문제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북한 도발에 대

한 변수의 유연적 대처가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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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of Land Use for Border Area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ing for Reunification

: Focusing on the Projects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Kang Min-Jo, Lim Yong-Ho, You Hyu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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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lans and related projects for border areas have been currently implemented 

and establish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existing projects for 

border areas and North Korea have had limitation of effectiveness with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s well as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s. Thus Moon 

Jae-in administration's major governmental projects include a plan of new economic 

map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velopment policies for border areas, so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existing plans and projects related to border areas. Therefore, 

a comprehensive application direction and step-by-step projects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posed with new concept and recognition of border areas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backward border area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suggest the application direction of border 

areas and to provide effective priority projects for enhancing cooperation and 

competitiveness of border areas based on the condi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First, this research suggests the concept and application direction of 

border areas for environmental·economic comm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new recognition that viewing border areas as spaces for pe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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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ciliation. Second, it makes effective plans and projects for border areas by 

providing projects and direction for three steps(initial·expansionary·intensive stages 

for South and North Cooperation) based on the improvement of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border areas.

This research can be expected to support establishing policies and plans related to 

border areas in Moon Jae-in administration’s major government projects(2017.7) by 

providing the effective application direction of border areas with the examination of 

limitations for existing border areas-related projects. In addition, this research can 

play a key role for decision-making of policies related to border areas by establishing 

comprehensive application direction and suggesting step-by-step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backward border areas.

This research suggests the application direction of border areas. First, it is 

necessary to use border areas based on sustainable environment-friendly approach. 

Second, it is required to have the application direction of border areas connected 

with stability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se application directions of border areas, this research proposed the effective 

projects for competitiveness improvement as well as exchange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The examination of 

existing border areas-related plans and projects leads to following eight main 

projects: ① Making South and North Common Market, ② Establishing 

Environment·Tourism Belts in East Coast and DMZ, ③ Constructing a special zone 

for reunification, ④ Building Infrastructure to connect South and North Korea, ⑤ 

Resuming and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⑥ Forest Greenfication, ⑦ Creating DMZ Peace river, ⑧ Developing an Agricultural 

Cooperation Complex.

For future research the issue for pressure and restriction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firstly investigated for implementing effectively eight main projects. 

Especially the research for step-by-step plans and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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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ight main projects which are proposed in this research. Finally various variab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as well as North Korea should be considered 

to conduct sustainable and effective projects toward North Korea.

This research suggests following policies and strategie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basic plan for peace zone construction as well a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border area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cond,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system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border areas as well as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Thirdl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make plans for interagency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border 

areas but also to construct implementation systems of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Fourth, the measure to funding sources by attracting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s well as private capital should be prepared to develop border 

areas and to implement cooperative projects of South and North Korea. Fifth, the 

peaceful reconciliation should be building u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mproving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Finally, the application plans for border area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made for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but it is required to clos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stance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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핂푷·맪짪뫊쫂홂픒
�펺샇힎펻픒
짪헒

 ∙ 믾쫆졷쁢 캫�·헏 핂푷많� 믇샎, �핊킪샎
킮컿핳솧엳 퓯컿, 빶쭏묞윦 짝 묻헪 먾헞 묺�

 ∙ 헟몋힎펻 짪헒홓몒펞 쇪 165맪 칺펓 훟
2011뼒쭎� 2015뼒밚힎 69멂픦 칺펓얗핂 짪캫폎픊젾, 
� 1혾 3,785펃 풞핂 �핞쇶

 ∙ 헟몋짪헒힎묺쁢 몒픦 5샎 �힒헒얃 훟 빦핒. 
훊·�풞·몮컿힎펻펞칾펓·줊윦짝펞뻖힎·뫎뫟슿
퓮쪒 묺캏몒픒 홓몒펞 킪�힎잚, 핺밚힎
힎헣·몮킪쇪 칺옎쁢 펔펖픚

컪5솒
홓짪헒몒
펾묺(2011)

컪5솒
힎풞 쪒쩣

헪5혾

 ∙ 컪5솒픦캫칾·콚슫
짝 캫믾짦킪컲픦
헣찒·�픒�펺
헣훊펺멂픒 맪컮

 ∙ 컪5솒픦짪헒졶셆뫊짪헒졷쪒짆앦캏픒헪킪몮6맪
�힒헒얃픒 헪팖

  - 훊짊 캫팖헣 짝 캄픦 힖 캏
  - �헏몮 캂믾홙픎 훊먾몋 혾컿

1  |  빶쭏헟몋힎펻묻�핂푷뫎엶�힒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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픊옪턶 힎펻훊짊픦
콚슫흫샎퐎캫팖헣
짝 쫃힎캏 솒졶 

  - 훊짊팖헒 짝 샎�몒 맣
  - 읺 캏묞� 짝 캫 믾짦킪컲 �
  - 몋햏엳 핖쁢 핊핞읺 짝 콚슫�� 믾짦 묺�
  - 힎펻 뫎뫟맪짪 짝 묻헪먾헞 퓯컿

빶쭏묞윦·
헟몋쩶

�뫟펻맪짪
믾쫆묺캏(2009)

묻많뮮
짪헒쪒쩣

 ∙ 캫�몋 쫂헒뫊
핂푷, 뿒읺밆슿
뽇캗칾펓 퓒훊옪
�힒, 빶쭏뫎몒
힒헒펞 싾않
묞윦엳삶힎 혾컿
슿삶몒헏픊옪샎
�힒

 ∙ 찒줂핳힎샎 훊쪎픦 핊헣 힎펻픒 빦픦 �뫟펻뭚픊옪
컲헣몮캫�핞풞픦푾쿦컿뫊DMZ많많힎몮핖쁢픦
캏힣컿, 퍟 헟믊컿 슿 캫�··몋헪헏 핮핺엳픒
푷펺DMZ 핊풞픒켆몒헏핆캫�픦캏힣뫃맒픊옪
퓯컿

  - DMZ 캫�뫎뫟쩶 퓯컿
  - 켆몒 엳픦 캏힣뫃맒 혾컿
  - 솧컪-빶쭏맒 묞�핆않 묺�
  - 빶쭏 묞윦엳힎묺 혾컿
  - 헎�콚 뽇캗컿핳힎펻 혾컿

헪4� 묻많몋
홓몒

(2016~2035)

몋헣�
믾쫆쩣
헪14혾

 ∙ 묻많 �풞픦
몋쫂헒픒 퓒
홓몒 쿦잋

 ∙ 믾홂3샎킺캫��(짿숞샎맒, 빶쭏헟몋힎펻, 솒컪펾팖)펞
� 쿦캫�� 펾멾컿픒 헪몮

 ∙ (빶쭏헟몋힎펻) 훊믾헏캫�몒혾칺, DMZ켆몒캫�뫃풞
힎헣(빶쭏뫎몒펺멂몮엲) 짝헟몋쫂헒힎펻, 핂솧컿혾윦쫂
슿 묻헪믾묺 엳칺펓 �힒

핞펾몋쫂헒
믾쫆몒

(2016~2025)

핞펾몋
쫂헒쩣
헪8혾

 ∙ 묻많몋홓
몒픦
핞펾몋쭒퍊
쭎줆몒픊옪
캫�몒, 캫줊홓, 
퓮헒삲퍟컿, 
캫줊팖헒, 캫�몒
컪찒큲 쭎줆픒
뫒

 ∙ 6샎 헒얃 훟 “짦솒 캫�뻲풚� 묺” 헒얃 헪킪
  - 짦솒캫�뻲풚�묺픒퓒4샎* 킺�픦뫎읺�몒

헣잋
   * 4샎 킺 캫�� : DMZ, 짿숞샎맒, 솒컪펾팖, 5샎맣

쿦캫��
 ∙ 6샎 헒얃 훟 “핞펾몋쫂헒 엳 맣‘ 헒얃 헪킪
  - 짦솒몋뫃솧�믾믖혾컿, DMZ캫줊뭚쫂헒힎펻힎헣

�힒, 솧쭏팒 캫�뻲풚� 묺� 슿 빶쭏·솧쭏팒
몋엳픒 맣

헪3� 뫎뫟맪짪
믾쫆몒

(2012~2021)

뫎뫟힒쩣
헪49혾

 ∙ 묻많 뫎뫟맪짪픦
찒헒짝짆앦캏헪킪, 
뫎뫟핞풞픦
쫂·맪짪·핂푷·
뫎읺펞 뫎
퓶헏 �힒헒얃
헪킪, 묻짊 캄픦 힖
캏뫊 힎펻컿핳픦
졷 헪킪

 ∙ 빶쭏헟몋힎펻픒훟킺픊옪‘짦솒캫�뫎뫟쩶’ 컲헣
  - 힎펻줆퓮칾, 캫�힎펻뫊짊�컮뺂잖픒픒펾몒�윦

뫎뫟픒 컿
  - 힎펻캫�·줆핞풞뫊펾몒, DMZ 3맪뭚펻쪒*옪뫎뫟먾헞

혾컿
    * 컪쭎(훊, 팖쫂퍟), 훟쭎(�풞, 캫�줆), 솧쭎(몮컿, 

빶쭏뫎뫟 묞윦)
  - 맣~몮컿(� 495km)밚힎 짊�컮 힎펻픒 핞헒먾밆핆

뿒읺밆옪 펾멾펺 묻뺂픦 핞헒먾 솧핆슲픒
샎캏픊옪  졓�큲읊 맪짪

  - DMZ펞 홂핺쁢 뮎캫�핞풞뫊 줆퓮칾픒 켆몒
뫃솧핞칾픊옪 푷믾 퓒 DMZ핊풞픒 퓮뻲큲�
캫줊뭚쫂헒힎펻픊옪 힎헣 �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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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핆�킪
솒킪믾쫆몒

묻�픦 몒
짝 핂푷펞
뫎 쩣윮

 ∙ 핆�솒킪
믾쫆몒픒 쿦잋

 ∙ 쭎줆쪒몒핆뫎뫟펞컪헟몋힎펻펞퓒�핖쁢컺�짷픒
헪팖

  - 펾헒 믾풞 슿샎펆섣 혾컿칺펓뫊 펾몒
  - 묾쭎샎 멺 짝 NLL�짷 슿 팖쫂 � 옪믆앶 슿

푷
 ∙ �힎핂푷몒�졂펞컪쁢멎삶~맣~훊읊펾몒쁢

쩶묺� 믾짦 퓮힎읊 헪킪
  - 빶쭏�핊킪샎읊샎찒펺헟몋힎펻핆묞솧솒읊훟킺픊옪

묞�헟믊컿 맣 짝 헒얃헏 맪짪픒 퓒 빶쭏몋 짝
묞솧칾펓삶힎 혾컿 슿 칾펓헣� 믾짦 퓮힎

2007 
컪엳쪒

힎샎 혾컿

빶쭏뫎몒
짪헒뫊

쩖폏픒
퓒

컮펆(5혾)

 ∙컪펾팖헟몋힎펻픦
헣�뫊 몋헪헏
뫃솧쩖폏픊옪묾칺헏
밂핳 콚 짝 
헣�

 ∙ 훊힎펻뫊훊쪎펻픒뫒쁢컪엳쪒힎샎읊
컲�몮 뫃솧펂옪묺펻뫊 쿦펻 컲헣, 몋헪묺멂컲뫊
훊 푷, 짊맒컮짣픦 훊힏옪 �뫊, 맣묺
뫃솧핂푷 슿 �힒

맣풞찒헒2030 -  ∙ 짆앦짪헒 헒얃핒
 ∙ 맣풞찒헒2030펞컪쁢헟몋힎펻뫎엶헒얃짝�힒뫊헪옪, 

짦솒 빶쭏몋헪�픦 훟킺 빶쭏몋헪엳묺 혾컿, 
DMZ캫졓쩶 혾컿 슿픒 헪킪

몋믾솒 홓몒
(2011~2020)

묻�픦
몒 짝

핂푷펞 뫎
쩣윮

 ∙ 몋믾솒 솒홓몒
쿦잋

 ∙ 7샎 헒얃묺캏 훟 빦, “빶쭏 �몋헪먾헞”헪팖
  - 빶쭏묞윦엳뫊몋헪�픒훊솒몋헪묞윦엳먾헞픒

헟몋힎펻픦 훊푢 먾헞펞 혾컿
  - 핳믾헏픊옪 맣, 핒힒맣, 폖컿맣 3묺펞

빶쭏�몋헪힎샎읊 혾컿쁢 ‘(많�)3묺쩶’ 묺캏
�힒

DMZ헟몋힎펻픦
찒헒뫊

짪헒헒얃(2012)
-  ∙ DMZ헟몋힎펻픦

짪헒짷픒 헪킪

 ∙ �핊몋헪묺펞컪 헟몋힎펻픦 옪 �믾
 ∙ DMZ많�픦켆몒읊�훊짊픦핞믛킺뫊캄픦힖헪몮
 ∙ 먾헞 짝 펾몒욶 맪짪픒 � �윦 뫎뫟픊옪 헒
 ∙ DMZ읊 뻦펂 빶쭏픊옪 펾멾쇦쁢 묞�잫
 ∙ 빶쭏묞윦엳픒 � DMZ핳쪋 뻦믾



108

•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기본법 제6조, 제19조)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 (주요내용)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계획으로, 국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군사에 관한 계획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수립되는 국토계획에 우선함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를 비전으로 4대 목표, 6대 추진전략을 제시

하고 있음

- (추진현황) 현재 국토연구원에서「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 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설정 연구」를 진행 중(국토교통부 발주, ’16.12~’18.3)

• 국토교통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수도권 인구 안정화, 주민 삶의 질 개선, 경쟁력강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공간구조 개편 및 권역별 정비방안 내용 등을 명시 

- (추진현황)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 중(국

토교통부 발주, ’17.5~’17.12)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을 제외시키자는 논의가 있으나, 법률 

및 계획에서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5조)2)은 접

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의 격상 후, 2011년에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기본목표는 생태․평화적 이용가치 극대화, 통일시대 신성장 동력 육성, 남북교류 및 국제

평화 거점 구축 등임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165개 사업 중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9건의 사업량이 

발생, 총 1조 3,785억원이 투자 됨

※ 접경특화발전지구 등 계획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음

- (추진현황) 행정자치부는 2017년도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하고 있음(한국산업개발연구원 수행, ’16.8~’17.4)

2) 퓮팒․핂캏훎. 2016. 헟몋힎펻힎풞헪솒맪컮짷팖펾묺. 묻�펾묺풞. p17, p47,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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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연구(2017)3)는 旣수립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2011)에 대한 성과, 문제점 분석 후 지역여건 변화 반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

한 접경지역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의 수정․보완을 목적

- 기존 세부사업에 대한 수정․보완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종합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기 2017~2022년, 중기 2023~2029년, 장기 2030년 

이후로 구분

- (주요내용) 접경지역 15개 시․군에 대한 기초조사, 접경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 분석

※ 생태․안보자원 활용, 접경지역 상생협력기반 구축,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 거점구축, 통일대비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DMZ생태․안보 관광활성화, 지역자원 활용한 특

화사업 개발, 지역간 연계협력 상생발전, 통일대비 미래기반 조성 등 4개 추진전략을 제시함

3) 헣핞�쭎. 2017. 헟몋힎펻짪헒홓몒쪎몋(팖). pp3~4.

헒얃 훊푢칺펓 콚뫎쭎� 삶믾 훟믾 핳믾 찒몮
헒얃1. DMZ 캫�·팖쫂뫎뫟컿

󰊱 DMZ 캫�뫎뫟 쯚혾컿

 �핊픒 펺쁢 밆 핞쭎 ◎
 �맣 훊캏헖읺밆 혾컿칺펓 핞쭎 ◎
 DMZ 쿦쪎캫�·팖쫂 �잖뫃풞 혾컿 줆�쭎 ◎ ◎ ◎
 DMZ 캫�뫎뫟 퍟쫃삶힎 혾컿 핞쭎 ◎

󰊲 DMZ펻칺·팖쫂· 줆뫎뫟컿

 �쫊 힎폲�·쁦밆 혾컿 몋쭎 ◎ ◎
 펻칺·줆뫎뫟쩶 혾컿 줆�쭎 ◎
 DMZ 믊샎줆 �잖뫃풞 혾컿 줆�쭎 ◎ ◎
 DMZ 펻칺·줆 �뫃맒 혾컿 핞쭎 ◎

󰊳 DMZ 믎옪쩚 뫎뫟 졓콚
 DMZ 팚읺믾 짝 �묞퓯 풂폏 핞쭎 ◎
 DMZ 10몋 10짆 뫎뫟핞풞 줆�쭎 ◎
 DMZ 혾핂빦짇 �핳 혾컿 핞쭎 ◎

󰊴 DMZ 캫� 쩶 퓯컿 

 캫�쫃풞 짝 캫��핂 옪믆앶 풂폏 몋쭎 ◎ ◎
 UNESCO 헟몋캫줊뭚 쫂헒힎펻 힎헣 몋쭎 ◎
 캫졓쩶 혾컿 핞쭎 ◎ ◎
 솧·컪 힎힖뫃풞 뻲풚� 핞쭎 ◎

헒얃2. 힎펻핞풞픒푷칺펓맪짪

󰊱 칺펓픒 � 콚슫��

 솧팖 칺몒헖 퍟�힎샎·� 혾컿 핞쭎 ◎
 힎펻 �잖픒 혾컿 뽛잊쭎 ◎
 D-PA 풢슪·엖헎삶힎 혾컿 핞쭎 ◎
 묾핳쪟 먾읺 혾컿 핞쭎 ◎

2  |  헟몋힎펻짪헒홓몒쪎몋(팖)픦훊푢칺펓�힒킪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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핞욚: 헣핞�쭎. 2017. 헟몋힎펻짪헒홓몒쪎몋(팖). p.201~202.

헒얃 훊푢칺펓 콚뫎쭎� 삶믾 훟믾 핳믾 찒몮

󰊲 몮퓮핞풞픒 푷 힎펻몋헪
컿

 Happy Virus켊� 혾컿 핞쭎 ◎
 퍟킺�쿦 헪2뽛뫃삶힎 혾컿·맪컮 뽛잊쭎 ◎
 폖쿮잖픒 옪헫 핞쭎 ◎

󰊳 훊짊핂 쫃 캄픦 힖 캏

 �퓯잏뫃풞·풂솧핳 혾컿 줆�쭎 ◎ ◎
 훊먾·캏많 짎힟힎펻 몋맪컮 팖헒� ◎
 핆줆 �쥲삖 묞퓯켊� 멂잋 핞쭎 ◎
 큲� 홓켊�·젎� 혾컿 줆�쭎 ◎

󰊴 힎펻훟킺 먾헞 컿
 퓶몯 �콚뼒 쫃�쥲삖 혾컿 핞쭎 ◎
 솒킪핺캫칺펓 묻�쭎 ◎
 칺몒헖 퍟·훟뫎뫟 먾헞힎펻 혾컿 핞쭎 ◎

헒얃3. 힎펻맒펾몒엳캏캫짪헒

󰊱 캏캫묞윦 컿
 뿒읺밆 혾컿 핞쭎 ◎
 맞팓칾 핞펾퍟잊 혾컿 칾잊� ◎
 �잖 헟몋먾헞힎펻 혾컿 핞쭎 ◎

󰊲 캏캫엳칺펓 믾짦혾컿
 짊·묾·뫎 �쥲삖 혾컿 핞쭎 ◎
 몲󭼚잖� 혾컿 핞쭎 ◎

󰊳 먾헞  캏캫뫃솧� 혾컿
 먾헞 훊짊쫃힎줆켊� 혾컿 핞쭎 ◎
 훊짊�퓯 먾헞켊� 줆�쭎 ◎
 묾빷뽛�칾줊 줊윦먾헞 혾컿 뽛잊쭎 ◎

󰊴 힎펻훊솒 캏캫짪헒칺펓 짪뭂
 뽛칾펂�힎펻 믾�캫핆않 � 핞쭎 ◎
 헟몋힎펻묾칺킪컲훊쪎훊짊헣훊펺멂맪컮 핞쭎 ◎
 쭏힒묞 핺많컲 핞쭎 ◎

헒얃4. �핊샎찒짆앦믾짦혾컿

󰊱 핆헏·줊헏 묞윦훟킺힎 혾컿
 샎 퓮� 핞쭎 ◎
 붖펞 믆읾 잫찚읺힎 킪쩢칺펓 핞쭎 ◎
 칾펓 묞윦짪헒힎묺 핞쭎 ◎

󰊲 솧컪~빶쭏맒 묞�핆않 묺�
 빶쭏솒옪 묞�잫 쫃풞 묻�쭎 ◎
 솧컪뽇캗솒옪 펾멾 핞쭎 ◎
 묞솧 솧컪솒옪 묺� 핞쭎 ◎

󰊳 �핊샎찒 킮컿핳솧엳 믾짦혾컿
 퍟킺�쿦 픃쫃 칾펓�얺큲� 혾컿 핞쭎 ◎
 뫎뫟 짪헒힎묺 혾컿 핞쭎 ◎
 묞솧 칾펓삶힎 혾컿 묻�쭎 ◎ ◎

󰊴 빶쭏 엳믾짦 혾컿

 줊윦펞뻖힎 짪헒힎묺 �핊쭎 ◎
 뺂윧�펾많큲 풂콯믾힎 혾컿 핞쭎 ◎
 SOC 킲흫펾묺켊� 멂잋 짆앦쭎 ◎
 뫃풞·캫졓묺 혾컿 핞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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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국가기간 교통망계획(2001~202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4)은 

20년 단위로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제시

- (주요내용)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제3차 항만기본계획｣, ｢제4차 공항

개발중장기종합계획｣ 등에 대한 총괄 검토 및 조정을 통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의 정합성․일
관성 제고

※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분야의 경우 공간적 

범위를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지역으로 확대 계획이며, 추진세부과제 중, ‘남북 교통망 구

축’ 제안 (장기구상)

• 행정안전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5조)5)은 쾌적

한 주거환경의 조성, 주민대피시설 확충․정비, 특산품․관광자원․안보교육 등 특화자원 활

용하여 생산․소득․일자리 기반을 강화, 국제교류 및 해양평화 거점기능을 육성하여 군사

적 긴장완화와 통일기반 구축

- (주요내용)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주민안전 및 대

피체계 강화, 편리한 해상교통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

축,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함

•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2007)6) 조성 추진계획은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핵심적인 경제협력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함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

강하구 공동이용

- 인천~개성~해주 황금의 삼각지대 조성을 통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안에 평화수역이 설정되고 

공동어로구역이 지정되면 백령도와 연평도 어민들이 북한 어민들과 함께 조업을 할 수 있게 됨

• 행정안전부의 남북교류․접경벨트 초광역개발 기본구상(2009, 국가균형발전특별법)7)은 접

경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남북한 평화적인 교류협력를 위한 것으로 접경지역의 남북 협

력사업 추진 및 생태환경 보전,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하는데 있음

4) 묻�퍟쭎, 2010. 묻많믾맒묞�잫몒헪2�쿦헣몒.  pp3~5, p97.
5) 헣팖헒쭎. 2011. 헣쭎, 컪5솒홓짪헒몒잖엶. 6풢23핊. 쫂솒핞욚. p1.
6) 짣퍟․핂캏훎. 2007. 짦솒퐎솧쭏팒뫃솧킪핳�풞펞컪픦컪엳쪒힎샎픦찒헒뫊짪헒묺캏. 묻�헣�Brief 

헪159. 묻�펾묺풞. p2
7) 헣팖헒쭎. 2009. DMZ읊켆몒헏핆“캫�․쩶”옪혾컿. 12풢2핊. 쫂솒핞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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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평화지대 구축, 남북한 수자원 모니터링 계획 구축,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

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남북교류 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 등

•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8)은 향후 20년간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 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

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 제시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

람,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을 계획

• 또한,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9)은 국가환

경종합계획의 자연환경분야 부문계획으로, 생태계, 생물종, 유전다양성, 생물안전, 생태

계 서비스 부문을 포괄

-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야생생물 보호․복원,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자연혜택

의 현명한 이용, 자연환경보전 기반 선진화, 자연환경보전 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관광진흥법 제49조)10)는 국가 

관광개발의 비전 및 미래상 제시,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추진

전략 제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성장의 목표 제시

- 향후 10년간의 관광분야 계획으로,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을 비전으

로 함

- 한국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국민의 생활 속

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공정관광,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

8) 몋쭎. 2015. 헪4�묻많몋홓몒(2016~2035). p2.
9) 몋쭎. 2015. 핞펾몋쫂헒믾쫆몒(2016~2025). pp32~38, pp159~164.
10) 줆�퓯뫎뫟쭎. 2011. 헪3�뫎뫟맪짪믾쫆몒(2012~2021).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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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빶쭏헟몋힎펻뫎엶�힒칺펓11)

11) 헣핞�쭎. 2017. 헟몋힎펻짪헒홓몒쪎몋(팖). 헟몋힎펻헒얃쪒�힒뫊헪멎�짪�짝헣읺. pp119~186.

�힒몒 �힒뫊헪 �힒칺펓

헟몋힎펻
짪헒홓몒

(핞쭎)

DMZ캫�뫎뫟 쩶 혾컿

 ∙ DMZ핊풞픒 퓮뻲큲� 힎헣(캫줊뭚쫂헒힎펻)
 ∙ 헟몋힎펻 핊풞 힎힖뫃풞(Geo-Park) 핆흫
 ∙ 캫�몒쫃풞뫊 캫�� 옪믆앶 풂폏
 ∙ 핞펾몋 쫂헒샎�
 ∙ 칾잊뫎읺샎�
 ∙ DMZ핊풞 �헣쫂믾짦 묺�
 ∙ 킃힎캫�쩶 혾컿
 ∙ 캫졓쩶 혾컿
 ∙ 펻칺줆·뫎뫟쩶 혾컿
 ∙ 팖쫂뫎뫟쩶 혾컿
 ∙ 뿒읺밆 혾컿
 ∙ DMZ믎옪쩚 뫎뫟졓콚

헎�콚 뽇캗컿핳 힎펻 혾컿
 ∙ 힎펻몋햏엳 헪몮읊 퓒 킮컿핳칾펓 퓯컿
 ∙ 킮핺캫펞뻖힎 짪헒� 혾컿
 ∙ 힎펻컿픒 푷 팖쫂캫�찚읺힎 혾컿

묞�핆않 묺�

 ∙ 솧컪뽇캗 솒옪 펾멾
 ∙ 컪 솒옪 혾컿
 ∙ 뺂윧 �펾많큲 풂콯잫 묺�
 ∙ 빶쭏묞�잫 쫃풞

엳픒 캏힣쁢 뫃맒
혾컿

 ∙ 샎 퓮�펺 묻헪헒줆많 퍟컿
 ∙ 묻헪픦핳 멂잋
 ∙ 힎왾핞 핺�풂 혾컿
 ∙ 빶쭏�콚뼒묞윦켊� 멂잋

헟몋짪헒힎묺 혾컿
 ∙ 훊킪 칾펓 헟몋짪헒힎묺
 ∙ �풞묾 줊윦·펞뻖힎 헟몋짪헒힎묺
 ∙ 몮컿묾 뫎뫟 헟몋짪헒힎묺

빶쭏묞윦·
헟몋쩶

�뫟펻맪짪
믾쫆묺캏
(핞쭎)

DMZ캫�·뫎뫟쩶 퓯컿
 ∙ 켆몒 캫�뫃풞 혾컿
 ∙ 퍟�욶흖 쫃삶힎 혾컿
 ∙ DMZ 핞헒먾뿒읺밆 혾컿

켆몒엳 캏힣 뫃맒
혾컿

 ∙ UN 힎왾핞 핺�풂
 ∙ 묻헪믾묺 퓮�

빶쭏묞윦 엳힎묺 혾컿  ∙ 빶쭏묞윦엳힎묺 혾컿

솧컪·빶쭏맒 묞�핆않
묺�

 ∙ 솧컪 뽇캗솒옪 혾컿
 ∙ 빶쭏 묞�잫 쫃풞
 ∙ 컪빶쭏  펾퓯묞 묺�
 ∙ 뺂윧 �펾많큲 풂콯잫 묺�

�핊킪샎 빶쭏 캖옪풂
컿핳솧엳 퓯컿

 ∙ MICE�엗큲 혾컿
 ∙ �삶킮칾펓삶힎 혾컿
 ∙ 찚읺힎 혾컿

3  |  빶쭏헟몋힎펻묻�핂푷뫎엶�힒칺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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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힒몒 �힒뫊헪 �힒칺펓

핞펾몋
쫂헒믾쫆몒

(몋쭎)

짦솒 캫�뻲풚� 묺  ∙ DMZ켆몒캫�뫃풞뫊 펾몒, 퓮뻲큲� 슿핺 �힒

핞펾몋쫂헒 엳 맣
 ∙ DMZ퐎 쭏힎펻픦 훟쭒윦 �힎쫃솒 묺�
 ∙ DMZ 쪒쩣 헪헣
 ∙ DMZ핊풞 헣믾헏 캫�혾칺 �힒

캫졓힎샎
뫟펻

뫎뫟맪짪몒
(줆�쭎)

·캫졓힎샎(PLZ) �  ∙ �잖 삶�큲(캫졓밆 545km)
 ∙ 졶 엖 옪믆앶(핃큲잊 PLZ묺�)

·캫졓힎샎(PLZ)팚읺믾  ∙ 샎힎폖쿮 펾�
 ∙ � 쫂 ��� 묺�

·캫졓힎샎(PLZ)
졓콚잚슲믾

 ∙ 10몋 10짆 뫎뫟핞풞
 ∙ 묻헪 DMZ캫졓 뿒읺 뫃풞

헟몋뭚
�뫟펻몒뫊

펾몒
힎펻칾펓
퓯컿짷팖펾묺

(헟몋힎펻
킪핳·묾쿦

픦)

헟몋힎펻 헒얃칺펓
 ∙ 솧컪뽇캗솒옪칺펓
 ∙ ��~몮컿 �솒칺펓
 ∙ 헟몋짪헒힎묺 쫂퐒 짝 �많힎헣(쫂퐒 3맪, 킮뮪2맪)

킪묾맒 펾몒칺펓  ∙ 4샎 킃힎캫�·캫졓·팖쫂뫎뫟·펻칺줆뫎뫟쩶 혾컿
 ∙ 컪 빶쭏 펾솒묞 묺�, 퍟�욶흖 �엗큲 혾컿

킪묾쪒 힎펻헒얃칺펓

 ∙ 맣묾
 - �삶쭎칾펓/킮핺캫펞뻖힎 짪헒힎묺 혾컿
 - 폊맣 쨑밆 혾컿 (밎킪퐎 펾몒엳칺펓 �힒)
 - 맣 빦슲밆 핺헣찒 짝 핞헒먾솒옪 묺� (뿒읺핞헒먾밆 펾몒)
 - 맣솒 팖쿪솒옪 묺� 짝 캊칾펾윧묞 퐣쫃 4�컮 
 ∙ 퐇힒묾
 - 샎펺맫컮 솒핓 짝 풂폏 힎풞
 - 쿦샂 킪컲 킮� 짝 풂폏 힎풞
 - 콢맪힎묺 뫎뫟퍟삶힎 혾컿
 - 섣헏 혾윦짪헒삶힎 맪짪
 - 쭏솒졂 뫎뫟삶힎 혾컿
 ∙ 훊킪
 - 핞퓮줂펻 짪헒힎묺(칾펓 빶쭏묞윦엳힎묺 쿦헣, 쫂퐒)
 - 핒힒맣 읺펢빮엖
 - 샎팖뫃솧� 멂맣잖픒
 - 핂읺 쫃뫎뫟삶힎
 ∙ 밎킪
 - 폏캏, �킮 짝 짷콯 쭎 칾펓삶힎
 - 맣묺 믆읾큲 잖픒
 - 샎팖뫃솧� 멂맣잖픒
 - 폊맣 쨑밆
 ∙ 펾�묾
 - 팮퐒솧줊(Pet) 칾펓 퓯컿
 - 킫짢핂폲 풾찧 삶힎
 - 헒몯읺 컮칺줆�
 - 뽛��뫎뫟 옪믆앶
 ∙ �풞묾
 - 줊윦·펞뻖힎 짪헒힎묺(빶쭏묞윦엳힎묺 쿦헣, 쫂퐒)
 - 잞(꼛) 칾펓 퓯컿
 - DMZ캫�뫎뫟먾헞
 - 뽛��뫎뫟 옪믆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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킪믾 헪팖핞 훊푢뺂푷 찒몮
1988.10 뽆�푾샎�옇  ∙ DMZ킪 멂컲 퓮펢�펾컲
1991.12 빶쭏  ∙ DMZ 헏 핂푷 픦 빶쭏 믾쫆픦컪
1992.1 뽆�푾 샎�옇  ∙ 빶쭏뫃솧�핞 핟뫃핳 컲� 펾숞믾핞멺

2007.10 뽆줂 샎�옇  ∙ DMZ뺂 �콚(GP) 짝 훟믾 �쿦 빶쭏헣캏샂
2008.2 핂졓짣 헣쭎  ∙ DMZ 캫�․뫃풞 혾컿 묻헣뫊헪
2013.5 짣믊 샎�옇  ∙ DMZ 켆몒캫�뫃풞 혾컿 짆 픦 펾컲

2017.7 줆핺핆 헣쭎  ∙ DMZ몋․뫎뫟쩶 묺캏
  - DMZ읊 캫�․팖쫂 뫎뫟힎묺옪 맪짪 묻헣뫊헪

핞욚: 혾쩢푆. 2016. 「믆읾섾�」 킲�헒얃: DMZ켆몒캫�뫃풞칺펓픒훟킺픊옪p72 쿦헣․쫂퐒

4  |  빶쭏맒DMZ 헏핂푷뫎엶훊푢헪팖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 사업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내 포함사업은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165개 사업에 총 18.8조

원이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임(행정자치부, 2017)

- (추진과제) 총 5개 과제에 165개 사업이 배분되어 있으며, 11개 부처와 3개 시․도, 15개 시․군,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

 ※ DMZ생태관광벨트 조성과제는 총 100개 사업 포함 

�힒몒 �힒뫊헪 �힒칺펓
 ∙ �묾
 - 캫�핞풞 ��� 칾펓 퓯컿
 - Eco-Paradise 퓮믾뽛�풂
 - 칾팓 뫎뫟쩶
 - 옪 �쿦�잖뫃풞
 ∙ 퍟묺묾
 - Geo-Park 짪헒힎묺(킮뮪 힎헣 헪팖)
 - 옪 �쿦�잖뫃풞
 - 힎왾헪먾 옪쫕 �얺큲�
 - 짊묾 뿒읺 퍟�풂
 ∙ 핆헪묾
 - 뺂읾� 쿦쪎뫃맒 혾컿
 - 핆헪폲��잖� 혾컿
 - 2쩖 묾솒, 5쩖 묾솒, 453쩖 힎짷솒 퐣쫃 4�컮 헣찒
 - �헪퐎 펾몒 힎펻칾줊 4� 칾펓
 ∙ 몮컿묾
 - 졓 DMZ 잖픒 혾컿
 - 쭏짷묞펻 먾헞잚 혾컿
 - 힎펻 뺂 묞�잫  짝 헣찒
 - 뫟펻묞�잫 펾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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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 조성과제는 총 38개 사업 포함

 ※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과제는 총 19개 사업 포함

 ※ 평화협력을 상징하는 공간 조성과제는 총 5개 사업 포함

 ※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과제는 총 3개 사업 포함

- (추진현황) 2016년까지 추진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계획대비 10.4% 추진

 ※ 165개 사업 중 총 1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3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

 ※ 계획 대비 실적이 가장 높은 부문은 생태평화벨트조성과제로 약 19.5%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접경특화발전지구조성과제의 경우는 실행되지 못하였음

• 접경권 초광역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은 접경권 10개 시․군의 지역여건, 

산업구조 및 잠재력 분석,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및 전략사업 

발굴(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2011)

- (주요내용) 전략사업, 시군간 연계사업, 시군별 지역전략사업 등을 제시

- (추진현황) 동서녹색평화도로사업, 춘천~고성 철도사업, 접경특화발전지구 보완 및 추가지정 

등 전략사업 3개 제시

※ (동서녹색평화도로사업) 접경지역의 동․서간(인천 강화~강원 고성) 중심교통축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생활권 연계 및 물류 유통 기반 구축

※ 강화, 파주, 양구, 철원, 화천, 인제군 연결 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 중이며, 연천은 국토

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임

※ (춘천~고성 철도사업) 2016.7월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확정됨 (본 계획의 

제안노선도인 춘천~고성이 아닌, 춘천~속초로 사업추진)

※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 춘천~속초 철도건설 (단선전철 93.95km)

• 접경권 평화누리길 사업은 접경지역 인근의 평화, 안보, 생태, 역사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보 및 자전거길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접경지역 이미지 제고(행정자치부, 

2017, p343)

- (위치/기간) 접경지역 10개 시군/2011~2020년(10년간)

- (총사업비) 1,500억원

- (추진현황)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어 이루어진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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